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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책건의

■ 연구의 배경 필요성

○ 지방공기업의 경 평가는 그 공기업이 당해 년도 동안에 달성한 성과에 하여

조직을 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평가요소(지표)를 고찰해 보면

CEO의 경 성과를 측정하는 요소에 많은 가 치가 부여되고 있음

○ 지방공기업 경 평가결과는 조직구성원 체에 한 인센티 와 패 티에도

향을 미치지만 지방공기업의 CEO에게는 더욱 큰 부담과 의미를 주고 있음

○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 CEO의 임면에 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로서 세가지[경 평가, 사장(업무성과)평가, 경 성과계약이행실 평가]에

하여 규정

○ 지방공기업 CEO에 한 부분의 평가제도는 지역 특성을 반 하거나 고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으로 개발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CEO를 평가

하기 보다는 행정안 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반 인 평가지표를 그 로 사용하

거나 용하고 있는 실정임

○ 때문에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실정을 제 로 반 하고 있지 못하거나

평가지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 담당자

간에 이견을 보여 결국 평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음

○ 지역의 정책 특성을 반 한 지방공기업 CEO 평가체계의 구축에 한 학술 인 

논의나 사례연구 등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본연구는 역시 3개공사ㆍ공단(도시개발공사, 시설 리공단, 도시철도공사)에 

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경 개선 유도를 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는 동기에서 착수되었음

○ 지방공기업 CEO에 한 평가체계가 올바르게 설정된다고 하면, 지방공기업 책

임경 체제 구축 성과창출의 극 화에 기여하는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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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역시 지방공사·공단의 CEO에 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하여 이와 련된 기존문헌의 검토와 실증 인 분석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CEO 평가체계(특히, 경 성과계약이행실 평가)에 한 발 방향을 제시함

○ 연구결과는 지방공기업의 책임경 체제의 정착에 기여하고 궁극 으로는 지방

공기업의 경 선진화를 한 정책 시사 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있음

○ 특히, 역시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에 해 실무 으로 

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평가항목의 가 치(배 )를 새롭게 산출하여 제시하

고자 함

○ 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지방공기업 경 평가 는 CEO 평가 련 

법제도의 검토, 문헌고찰을 실시함

○ 한, CEO 경 성과계약제에 한 역시 3개 지방공사 ․ 공단 임직원을

상으로 하는 평가 인식조사, 그리고 지역 문가들을 상으로 평가지를 배

포․회수하여 AHP를 이용하여 평가항목의 가 치를 산출

○ 주요 연구의 내용은 역시 지방공사 ․ 공단의 황 경 실태, 지방공기

업 경 평가 CEO 평가제도에 한 문헌고찰, 지방공사 ․ 공단 CEO 경 성과

이행실 평가의 쟁 , 그리고 지방공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제에 한 실증

분석 정책제안 등

 

■ 연구결과

○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들은 이행실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에는 부정 인 인식

이 강한 반면, CEO의 임기와 통일하거나 해임․연임기 으로 활용하는 것에 해

서는 강하게 정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 시사 은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CEO 이행실 평가에서 오는

업무의 과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상 없

이 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한 사후 보상 책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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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단은 국 인사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인원은 지방공기업별로 3-5인 는

체 으로 5-9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공사공단별로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의 항목에 한 가 치의 조정과

공사 ․ 공단별 평가항목에 한 조정이 있어야 함

  - 지표의 가 치는‘책임경 구 ’이 21 (-4 ),‘고객만족 증진’이 20

(+10 ),‘경 수지 개선’이 16 (+1 ),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14

(-6 ),‘지방공기업 경 평가 결과의 반 ’이 12 (+2 ), ‘정부정책의

수’가 9 (-1 ), 그리고‘안정 인 시설운 ’이 8 (-2 ) 등으로 조정

  - 도시철도공사의 평가항목 ‘수송인원 증 ’와‘시의 정책사항 이행’등의

지표는 삭제하고, 나머지 도시공사와 시설 리공단의 평가항목은 성 평가

의 결과에 따라 배 을 조정함

○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과 연구범 에서 오는 한계 한 노정되어 있음

  - 연구방법에서 오는 한계 은 연구의 주제가 지방공기업 CEO의 평가제도에

한 것임에도 이제도에 한 평가를 해당 CEO가 아닌 임직원을 상으로 함으

로써 연구결과를 왜곡할 수 있음

  - 지역내 문들을 상으로 한 가 치 평가에서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

방공기업 CEO 평가제도에 해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면, 부여된 가 치를 그

로 실제에 용하는 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

  - 국 으로 지방공사 ․ 공단의 수가 121개에 달하고 있음에도 연구의 범 를

역시 산하의 3개 지방공기업을 상으로 함에 따라, 황자료의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사례연구와 실증분석의 결과를 국 인 상과

안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정책건의

○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들은 이행실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에는 부정 인 인식

이 강한 반면, CEO의 임기와 통일하거나 해임․연임기 으로 활용하는 것에 해

서는 강하게 정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 시사 은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CEO 이행실 평가에서 오는

업무의 과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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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한 사후 보상 책을 마련하여 제시

할 필요가 있음

○ 평가단은 국 인사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인원은 지방공기업별로 3-5인 는

체 으로 5-9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공사공단별로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의 항목에 한 가 치의 조정과

공사 ․ 공단별 평가항목에 한 조정이 있어야 함

  - 지표의 가 치는‘책임경 구 ’이 21 (-4 ),‘고객만족 증진’이 20

(+10 ), ‘경 수지 개선’이 16 (+1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14

(-6 ), ‘지방공기업 경 평가 결과의 반 ’이 12 (+2 ), ‘정부정책의

수’가 9 (-1 ), 그리고 ‘안정 인 시설운 ’이 8 (-2 ) 등으로 조정

○ 역시 지방공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항목에 한 가 치 

조정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항목에 한 가 치(배

) 조정내용은 2개의 세부 인 항목(수송인원의 증 , 시정책 사항 등 이

행)은 삭제하고, 고객 리시스템의 체계 운 에 한 항목의 배 이 5 에서

15 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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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시 도시철도공사 CEO 경 성과 이행목표

경 목표별 평가항목
배 개선안

계 계량 비계량 계 계량 비계량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20 20 14 14

 1. 열차의 정시성 확보 5 5 7 7

 2. 열차운행 취소율 최소화 5 5 4 4

 3. 지하역사 공기질 법정기 치 수 5 5 3 3

 4. 수송인원 증 5 5 삭제

   고객만족 증진 10 5 5 20 8 12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5 5 8 8

 2. 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5 5 12 12

   책임경 구 25 10 15 21 10 11

 1. 경 신 조직역량 강화 10 10 7 7

 2. 노사화합문화 정착 10 10 10 10

 3. 이사회 운 의 내실화 5 5 4 4

   경 수지 개선 15 15 16 9 7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5 5 5 5

 2.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5 5 4 4

 3. 신규 수익사업 발굴노력 5 5 7 7

   안 운행 리체계 구축 10 10 8 5 3

 1. 안 리 책 수립 시행 4 4 3 3

 2. 동차 사고복구 훈련시실 3 3 2 2

 3. 고객안 성 확보 3 3 3 3

   경 평가체계 확립 10 10 12 12

 1.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10 10 12 12

   정부정책 수 10 5 5 9 9

 1. 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5 5 9 9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5 5 삭제

총 100 75 25 100 67 33

  - 도시공사 사장의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항목에 한 가 치(배 ) 조정

내용으로서 ‘고객만족 증진’의 평가항목이 10 에서 20 으로 상향조정됨으로

써 세부지표인 고객만족도 향상도와 고객 리시스템 체계 인 운 의 항목이 각

각 5 에서 10 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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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역시 도시공사 CEO 경 성과 이행목표

경 목표별 평가항목
배 개선안

계 계량 비계량 계 계량 비계량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20 - 20 14 14

 1.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화에 기여 4 4 2 2

 2. 단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정상추진 4 4 4 4

3. 동물원 특성화 운 4 4 2 2

 4. 라워랜드 활성화 방안 4 4 2 2

 5. 환경사업 효율화 추진 4 4 4 4

   고객만족 증진 10 5 5 20 10 10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5 5 10 10

 2. 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5 5 10 10

   책임경 구 25 10 15 21 9 12

 1. 경 신 조직역량 강화 10 10 7 7

 2. 노사화합문화 정착 10 10 9 9

 3. 이사회 운 의 내실화 5 5 5 5

   경 수지 개선 15 15 5 16 10 6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5 5 6 6

 2.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5 5 4 4

 3. 신규 수익사업 발굴노력 5 5 6 6

   사업추진의 안 검 강화 10 10 8 8

 1. 택지건설 장의 안 검 강화 2.5 2.5 2 2

2. 주택건설 장의 안 검 강화 2.5 2.5 2 2

 3. 져시설의 안 검 강화 2.5 2.5 2 2

4. 환경사업시설의 안 검강화 2.5 2.5 2 2

   경 평가체계 확립 10 10 12 12

 1.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10 10 12 12

   정부정책 수 10 5 5 9 6 3

 1. 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5 5 6 6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5 5 3 3

총 100 75 25 100 55 45

  - 시설 리공단 이사장의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항목에 한 가 치(배

) 조정내용으로서, 삭제되거나 추가한 평가항목은 없으며, ‘고객만족 증진’

의 평가항목의 가 치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고객 리시스템의 체계 인 운

’에 한 평가항목이 5 에서 15 으로 폭 상향 조정된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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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역시 시설 리공단 CEO 경 성과 이행목표

경 목표별 평가항목
배 개선안

계 계 량 비계량 계 계 량 비계량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20 20 14 14

 1. 완벽한 하수처리로 깨끗한 수질환경 선

도
5 5 4 4

 2. 시민이 행복한 체육시설 리 운 5 5 4 4

 3. 화장 심의 미래지향 장사문화 확산 5 5 3 3

 4. 쾌 하고 안 한 도시기반시설 리 5 5 3 3

   고객만족 증진 10 5 5 20 5 15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5 5 5 5

 2. 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5 5 15 15

   책임경 구 25 10 15 21 7 14

 1. 경 신 조직역량 강화 10 10 9 9

 2. 노사화합문화 정착 10 10 7 7

 3. 이사회 운 의 내실화 5 5 5 5

   경 수지 개선 15 15 16 16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5 5 3 3

 2. 하수처리장 부산물 재활용 목표 리 5 5 8 8

 3.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5 5 5 5

   안정 인 시설운 10 10 8 8

 1. 시설의 안 검 강화 5 5 4 4

 2. 시설에 한 정비 시행 5 5 4 4

   경 평가체계 확립 10 10 12 12

 1.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10 10 12 12

   정부정책 수 10 5 5 9 6 3

 1. 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5 5 6 6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5 5 3 3

총 100 75 25 100 6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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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 연구의 목

지방공기업은 한 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 으로 경 하는 기

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은 ①사회 공동소비수단에 필요한 공익사

업이어야 하며, ② 부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당해 경비를 주로 사업경 수입으로 충

당할 수 있어야 함), ③보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기업 인 경 방식에 의한 것이 다

른 방식에 의한 것이 것보다 효율 이어야 함), 그리고 ④ 국 획일 으로 일정한 수

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따라고 공 되어야 할 서비스

이어야 한다는 것 등의 네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안용식·원구환, 2001: 

18-19).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제도는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이후 재

까지 지속 인 발 을 거듭해 오고 있다. 당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한 이유는 지방공

기업 운 에 자주성을 부여하고 독립채산 기업회계 제도를 채택하여 경 을 합리

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좀 더 넓고 향상된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공공 수요를 충족하기 한 활동의 효과를 특정 개인에게 분할하여 귀속시

킬 수 없는 비배제성의 공공재와는 달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효과를 특정 개인

에게 분할하여 귀속시킬 수 있고 배제가능한 요 제 재화나 서비스를 공 하기

해서 일반행정과 달리 지방공기업의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

되는 사업은 비권력 인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일반행정과는 분리되어 운 될 필

요가 있으며, 기업 경 이 요청되는 행정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1990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계기로 양 인 성

장을 해 오고 있는데, 1970년 9개에서 1990년에는 90개로 늘었고, 1998년 지방공기

업 설립 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

306개, 2006년에 358개, 2007년에는 367개, 그리고 2008년에는 378개[지방직 기업

229개(상수도 108, 하수도 69, 공 개발 36, 지역개발기 16), 지방공사·공단 121개

(공사 47, 공단 74), 제3섹터 28개]가 설치되어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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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경 에 있어 앙정부 자치단체로부터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

기 한 장치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정부

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 라는

경 원칙에 따라 운 하 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1999년부터 지방공기업의 경 목표달성도, 업무능률성, 공

익성, 고객서비스등을평가하는지방공기업경 평가를실시하고있다(이혜승, 2007: 28).

공공기 경 평가의 상이 되는 공기업과 정부기 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

에 추구한다. 따라서 이 양자를 제 로 측정해 낼 수 있는 평가제도가 나와야 하겠지

만, 지 까지 공공기 경 평가는 수익성, 상업성만을 추구하여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는가’의 여부만을 측정해 왔다. 공공기 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추구하는

이상, 이러한 역할을 제 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제는 불가피하다. 개별

공공기 이 가진 고유의 목 과 공공의 가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

여야 하고, 공공기 의 구성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제 로 하고 있는가, 자신의 역량

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 의 운

메커니즘을 진단하고 신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운 시스템 반의 객

인 상황을 악하고 문제 을 찾아내 주어야 하나, 재의 공공기 경 평가제도

는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사회공공연구소, 2009: 2).

지방자치단체 는 정부투자공기업에 한 경 실 평가는 공공기 의 경 효율

성을 민간기업과 같이 높이고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부각시키는 한편 CEO의 사

회 책임과 윤리경 을 강화하기 한 목 에 있다(이승우, 2008: 3). 경 평가제도

는 공공기 에 한 표 사후 통제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한다. 즉, 최종 인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 와 패 티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의 경 평

가는 그 공기업이 당해 년도 동안에 달성한 성과에 하여 조직을 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평가요소(지표)를 고찰해 보면 CEO의 경 성과를 측정하는 요소

에 많은 가 치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 평가결과는

조직구성원 체에 한 인센티 와 패 티에도 향을 미치지만 지방공기업의 CEO

에게는 더욱 큰 부담과 의미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 CEO의 임면에 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

로서 세가지[경 평가, 사장(업무성과)평가, 경 성과계약이행실 평가]에 하여 규

1) 2008 도 지 공 업 경 평가실시계 에  가 치   첫째  리 십/ 략 15 , 경

시스  25 , 경 과가 60  어 다(행 안 , 200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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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놓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와

“사장의 업무성과평가제도”이며, 한 동법 제58조의 2와 동시행령 제56조의 2에

의한 “경 성과계약이행실 평가”의 결과를 반 하도록 하고 있다. 한 지방공기

업 CEO의 연임과 해임기 을 용하는 우선순 로써 사장의 업무성과평가, 경 평

가, 그리고 경 성과계약이행실 평가 순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시행

령 제56조의 2, 제②항).

그런데 지방공기업 CEO에 한 부분의 평가제도는 지역 특성을 반 하거나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으로 개발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CEO를 평가하

기 보다는 행정안 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반 인 평가지표를 그 로 사용하거나

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 인 상이다. 때문에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실정을

제 로 반 하고 있지 못하거나 평가지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 담당자간에 이견을 보여 결국 평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정책 특성을 반 한 지방공기업 CEO 평가체계

의 구축에 한 학술 인 논의나 사례연구 등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역시 3개 공사ㆍ공단(도시개발공사, 시설 리공단, 

도시철도공사)에 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경 개선 유도를 한 평가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는 연구 동기를 가지고 착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 CEO에 한

평가체계가 올바르게 설정된다고 하면, 지방공기업 책임경 체제 구축 성과창출

의 극 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시 지방공사·공단의 CEO에 한 평가체계를 구축

하기 하여 이와 련된 기존문헌의 검토와 실증 인 분석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CEO 평가체계(특히, 경 성과계약이행실 평가)에 한 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지

방공기업의 책임경 체제의 정착에 기여하고 궁극 으로는 지방공기업의 경 선진화

를 한 정책 시사 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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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범 방법

1. 연구의 범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재 우리나라에서 설립·경 인 지방공기업의 수는

2008년 8월 말 재 378개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의 용을 받아 행정안 부

의 리 상이 되는 역시 소속의 지방공기업 수는 <표 1-1>에서와 같이, 9개

(상수도사업본부, 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기 , 도시철도공사, 시설 리공단, 도시공

사, 엑스포과학공원, 컨벤션뷰로,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이르고 있다. 이 에

서 3개의 지방공사·공단( 역시시설 리공단, 역시도시철도공사, 도

시공사)이 본 연구의 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 내용 범 는 지방공기업의 일반 황 역시 3개 지방공기업의 경

실 분석,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 일반,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 CEO와 련

된 경 평가제도, 지방공기업 사장의 성과평가, 그리고 지방공기업 CEO의 경 성과

계약 이행실 평가제도 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내용 범 에서 지방공기업의 일반

황에는 우리나라 체의 지방공기업 황을 개 하고, 시 지방공기업의 황

에서는 9개 지방공기업의 황을 소개하고, 공사공단의 경 실태에서는 3개의

공사 ․ 공단의 최근 경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공기업 CEO 평가제에 한 이

해를 돕기 하여 공공기 (지방공공기업)의 경 평가제도를 살펴보고, 이 에서

CEO에 한 평가제도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공기업 CEO에 한 평가

체계 구축의 일환인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에 한 실증분석의 상은

시 산하의 3개 공사 ․ 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들 각각 100명씩 3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가 치는 지역내 문가를 상으로 평가지를 통하여 산출하

여 연구의 목 을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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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시도별 지방공기업 황(2008년 8월 재)

시

도

별

합계

직 기업 공사 ․ 공단등
제

3

섹

터
소계

상

수

도

하

수

도

공

개발

지역

개발

기

소계

지

하

철

도시

개발

공사

시설

환경

경륜

공단

기타

공사

계 378 229 108 69 36 16 121 7 16 74 24 28

서울 33 2 1 - - 1 29 2 1 25 1 2

부산 10 3 1 1 - 1 5 1 1 3 - 2

구 9 4 1 1 1 1 4 1 1 2 - 1

인천 16 4 1 1 1 1 11 1 1 7 2 1

주 10 3 1 1 - 1 4 1 1 1 1 3

9 3 1 1 - 1 4 1 1 1 1 2

울산 6 3 1 1 - 1 3 - 1 2 -

경기 102 68 31 23 13 1 32 - 1 20 11 2

강원 30 22 14 3 4 1 6 - 1 4 1 2

충북 17 12 6 3 2 1 2 - 1 1 - 3

충남 25 21 9 6 5 1 2 - 1 - 1 2

북 17 15 9 4 1 1 2 - 1 1 -

남 17 14 6 4 3 1 1 - 1 - 2

경북 29 20 12 7 - 1 7 - 1 3 3 2

경남 41 32 13 12 6 1 7 - 1 4 2 2

제주 7 3 1 1 - 1 2 - 1 - 1 2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CEO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책임경 체제를 확립함과 아울러 경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

평가에 한 이론 기 , 지방공기업의 경 평가의 황,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 CEO 평가유형에 한 사례분석 등에 한 문헌고찰을 다각도로 검토한

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CEO 평가제도의 일종인 경 성과계약이행실 평가의 개선방

안을 도출하기 하여 역시 산하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임직원 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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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설문조사 후 분석을 실시한다. 

문헌고찰에서는 그동안 정부 는 역시에서 지방공기업 경 평가 CEO평

가에 해 발표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자료를 심으로 황분석을 실시한다. 

한 지방공기업 CEO 평가제도의 이론 배경에 해서는 련 학술서 학술논

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실증연구에서는 크게 2개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역시 3개 지방

공사 ․ 공단 임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에 한 평가

부분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 제도 도입의 효과성, 그리고 이행실 평가제도의 운 과

평가항목의 성 등에 하여 조사․분석 한다. 둘째는 지역내 문가들을 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이행실 평가 항목의 가 치를 산출하

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2)

2) AHP는 미  Pittsburgh 학  카츠경 학원에 재직  Thomas Saaty 수가 실 니아 

학  튼경 학원 수시  1980 에 간한 그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통해  알 지게 었다. 러한 AHP   시해 보 , 첫째  것  비 어 는 

사결  문  계층  한다. 째  AHP는 무  것  측 할 수 는 척도  우

순  하  한  공해 다. , 평가  직 고 합리  단  근거  

량   어  지도 고 할 수 는 문 해결  한 포  틀  

공해 다. 째, AHP는 평가 들  단에 한 리   검 할 수 는 치가 마

어 어 결과에 한 신뢰  다. 째, AHP는 사결 문   보  변 에 

 민감도  할 수 게 해 다. 다 째, AHP는 계  수  수 는 경변 에 

  강한 다. 여 째, AHP는 다수평가  다양한 견과 단  합 나 수치  

통합  통해 각 안  합   우 순  도 할 수 게 해 다( 근태 , 2005: 

59-61). AHP  한 가 치 여  해 는 우   계하여야 한다.  

계하는 는 특별한 칙  는 것  아니고, 사결  에 달  다고 하겠다. 사결

 안간 택  문 라 , 안  열거함  하 에  할 수 다. 그 다  

 안  단하  한  할 수 다. 그리고 상    공헌도가 

갖는 도에 라 비  수 는 상  측 에  단하나    또는 체 

 할 수 다( 근태  역, 200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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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의 분석틀

[그림 1-1]은 본 연구를 반 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틀이자 근방법이라고 하

겠다. 수평 (투입 -> 개 -> 산출)으로는 각 단계별로 투입되는 연구자료 자료를

개를 통하여 논의하고 분석하여 소결론에 해당하는 산출물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리고 수직 으로는 서론에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은 수평 ․ 수직 논의와 분석을 통하여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연구의 분석틀에 하여 구체 으로 서술해 보면, 첫째로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과 지방공기업 CEO 평가체계를 학술 으로나 실무 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본주제와 련한 연구는 사각지 에 있었다는 문제제기, 이러한 문제

가 있기 때문에 본 주제와 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연구의 목 을 이끌어 내는 단계이다. 

둘째는 지방공기업의 일반 황, 지방공기업의 황 최근의 경 실 분석

등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역시 지방공기업의 실태를 악하게 된다. 

셋째는 지방공기업의 CEO에 한 평가제도를 개 하는 단계로 여기서는 지방공기

업 CEO 평가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법제도 근거, 그리고 지방공기업 CEO을 평가

하는 유형에 하여 서술함으로써 지방공기업 CEO 평가 실태를 이해하게 된다. 

넷째로는 그동안 지방공기업 CEO 평가에 한 기존문헌의 검토를 바탕으로 구성

된 ‘경 성과계약제’에 한 설문을 3개의 역시 지방공사 ․ 공단의 임직원을

상으로 평가․분석하고, 지역의 문가를 상으로 AHP를 이용하여 평가항목의 가

치를 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 황분석,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얻은 연

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한 본 연구의 한계 을 서술하게 된

다. 한 본 연구의 궁극 인 목 이기도 한 지방공기업 CEO 평가체계의 구축(경

성과계약제)을 한 정책 시사 는 제언을 통하여 해당 정책의 수립을 해 실

질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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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전  개 산  

연 배경 연 목적제제 연  필

현황

전

지방공 업

실태

반현황 전현황
공사공단

경 실적

CEO

평가제도

CEO

평가실태
평가  근거 평가 형

실증분 CEO평가체계
방안직원  평가 가중치

연 결과 정책제언연 종합 연 한계

[그림 1-1] 연구의 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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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공기업의 황

제1 지방공기업의 의의 일반 황

1. 지방공기업 제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 으로 직 ․ 간 으로 경 하는 사업 지

방공기업법의 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4월 1일까지 수차례에 걸처 개정이 이루어졌다. 당 지방공기업법을 제

정한 이유는 지방공기업 운 에 자주성을 부여하고 독립채산 기업회계 제도를 채

택하여 경 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좀 더 넓고 향상된 기업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공공 수요를 충족하기 한 활동의 효과를 특정 개인에

게 분할하여 귀속시킬 수 없는 비배제성의 공공재와는 달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

의 효과를 특정 개인에게 분할하여 귀속시킬 수 있고 배제가능한 요 제 재화나 서

비스를 공 하기 해서는 일반행정과는 달리 지방공기업의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 되는 사업은 비권력 인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일반행정과는

분리되어 운 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 경 이 요청되는 행정 분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 으로 경 하는 기업인 지방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목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 공공소비 수단에 필요한 공익사업이

어야 한다. 둘째, 부력이 있어야 한다. 즉 당해 경비를 주로 사업경 수입으로 충당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보충성이 있어야 한다. 즉 기업 인 경 방식에 의한 것이

다른 방식에 의한 것보다 효율 이어야 한다. 넷째, 국이 획일 으로 일정한 수

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특성에 따라 공 되어야 할 서비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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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방공기업 용 상사업

구분 용 상 사 업 사 업 규 모

의

무

용

사

업

○ 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 이상이면 의무 으로 법을 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1일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 이상

  5. 지방도로사업: 도로 리연장 50㎞이상 는 유료터 ․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 리 연면 는 주택건설 면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 10만㎡이상

임

의

용

사

업

○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

   직 기업 ․ 지방공사 ․ 공단이 경 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용 가능

  1. 민간인의 경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의무 용 상사업 당연 용사업기 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진흥법에 의한 사업(여행업 카지노업 제외)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경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직 경 (지방직 기업) 형태로, 지방자치체단체가 직 사업수행을 해 공기업특별

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 으로 회계를 운 하는 형태로 조직 ․ 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 개발, 지역개발기 등)이다. 둘째, 간 경 (지방

공사 ․ 공단)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

독립 으로 운 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셋째, 제3섹터(주식회사 는 재

단법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 는 재산의 50%미만을 출자, 자치단체 이외

의 자와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 는 민법상 재단법인을 말한다(<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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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기업의 일반 황(총 378개)

2008년 8월 말 재 지방공기업은 총378개(상수도 108개, 하수도 69개, 공 개발

36개, 지역개발기 16개, 지방공사 47개, 지방공단 74개, 제3섹터 28개)가 우리나라

에서 경 에 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지방자치단체별 황을 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시 ․ 도별, 사업별 공기업단체(2008년 8월 말)

시도별 합계

직 기업 공사 ․ 공단등
제

3

섹

터

소계
상수

도

하수

도

공

개발

지역

개발

기

소계
지하
철

도시

개발

공사

시설

환경

경륜

공단

기타

공사

계 378 229 108 69 36 16 121 7 16 74 24 28

서울 33 2 1 - - 1 29 2 1 25 1 2

부산 10 3 1 1 - 1 5 1 1 3 - 2

구 9 4 1 1 1 1 4 1 1 2 - 1

인천 16 4 1 1 1 1 11 1 1 7 2 1

주 10 3 1 1 - 1 4 1 1 1 1 3

9 3 1 1 - 1 4 1 1 1 1 2

울산 6 3 1 1 - 1 3 - 1 2 -

경기 102 68 31 23 13 1 32 - 1 20 11 2

강원 30 22 14 3 4 1 6 - 1 4 1 2

충북 17 12 6 3 2 1 2 - 1 1 - 3

충남 25 21 9 6 5 1 2 - 1 - 1 2

북 17 15 9 4 1 1 2 - 1 1 -

남 17 14 6 4 3 1 1 - 1 - 2

경북 29 20 12 7 - 1 7 - 1 3 3 2

경남 41 32 13 12 6 1 7 - 1 4 2 2

제주 7 3 1 1 - 1 2 - 1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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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8개 체 지방공기업의 2008년도 산은 세

입 43조 2,968억원, 세출 43조 3,901억원의 규모로 운 되고 있다. 

<표 2-3> 2008년 지방공기업 산편성 황

(단  : 억원)

           구 분

 사업별

세 입 세 출

계 사업수입 자본수입 계 사업비용 자본비용

총 계

(직 +공사·공단+제3섹터)
432,968 217,165 215,803 433,901 194,594 239,307

직

기

업

+

공

사

·

공

단

계(직 +공사·공단) 428,576 213,948 214,628 428,576 190,580 237,996

직

기

업

소 계 138,127 63,758 74,369 138,127 44,290 93,837

상 수 도 47,703 35,023 12,680 47,703 27,210 20,493

하 수 도 28,783 12,652 16,131 28,782 9,638 19,144

공 개발 22,167 12,613 9,554 22,167 4,759 17,408

지역개발기 39,474 3,470 36,004 39,475 2,683 36,792

공

사

·

공

단

소 계 290,449 150,190 140,259 290,449 146,290 144,159

지 하 철 52,400 21,190 31,210 52,400 26,039 26,361

도시개발 210,831 109,897 100,934 210,831 103,782 107,049

기타공사 14,329 7,102 7,227 14,329 4,549 9,780

시설․환경․경륜공단 12,889 12,001 888 12,889 11,920 969

제3섹터 4,392 3,217 1,175 5,325 4,014 1,311

우리나라 체 지방공기업의 경 실 은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12

월 31일 기 으로 830억원 자를 보이고 있으며, 흑자를 내고 있는 지방공기업 수는

205개이며, 자를 내고 있는 지방공기업 수는 158개로 나타났다. 총수지비율은

99.4%이며, 지하철사업이 자비율이 가장 높고(73.0%), 지역개발기 의 흑자비율

(150.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3) 립 간 6개월 미만, 사업 타당  여  재검 , 그리고 청산 차  진행 등   15개가 

2007 도 지 공 업 경 실  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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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 실

(단  : 억원)

                구 분

 사업별

총 수 익 총 비 용
당 기

순이익

총수지

비 율

(%)

단체수(개)

계
업

수익
기타 계

업

비용
기타 계 흑자 자

  총 계

(직 +공사·공단+제3섹터)
137,083125,82511,258137,913128,8009,113 △830 99.4363205 158

직

기

업

+

공

사

·

공

단

계

(직 +공사·공단)
133,770122,73211,038134,466125,5888,878 △696 99.5339 190 149

직

기

업

소 계 61,128 54,401 6,727 57,226 53,5403,686 3,902 106.8228 109 119

상 수 도 32,172 29,977 2,195 30,749 29,5541,195 1,423 104.6108 56 52

하 수 도 10,807 8,560 2,247 13,475 12,2581,217△2,668 80.2 68 9 59

공 개발 14,666 13,088 1,578 10,683 9,4091,274 3,983 137.3 36 28 8

지역개발기 3,483 2,776 707 2,319 2,319 - 1,164 150.2 16 16 -

지
방
공
사
·
공
단

소 계 72,642 68,331 4,311 77,240 72,0485,192△4,598 94.0111 81 30

지 하 철 20,537 17,645 2,892 28,116 26,2311,885△7,579 73.0 7 - 7

도시개발 37,535 36,563 972 34,397 31,4572,940 3,138 109.1 16 14 2

기타공사 3,989 3,715 274 3,971 3,742 229 18 100.5 19 10 9

시설․환경․경륜공단 10,581 10,408 173 10,756 10,618 138 △175 98.4 69 57 12

제3섹터 3,313 3,093 220 3,447 3,212 235 △134 96.1 24 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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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역시 공사공단의 황 경 실태

1. 역시 공사 ․ 공단의 황

역시의 지방공기업은 재 9개(상수도사업본부, 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기

, 도시철도공사, 시설 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컨벤션뷰로, 농산물유통센터)가 운 되고 있으며, 이 “ 엑스포과학공원

공단”은 행정안 부의 청산명령에 의해 청산 차를 밟고 있다. 이 에서 본 연구의

상은 3개 공사 ․ 공단( 도시철도공사, 시설 리공단, 도시공사)이 되며, 

이들의 인력 황 산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시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2007년 말

인력 황은 정원 1,775명, 원 1,5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공사의 정원

( 원/정원)이 592/669명, 시설 리공단이 284/261명, 도시공사가 822/727명 등이다. 

<표 2-5>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인력 황(2007년 말)

                                                                   (단 : ) 

구 분 도시철도공사 시설 리공단 도시공사 계

정 원 669 284 822 1,775

원 592 261 727 1,580

둘째,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시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2008년도

산규모를 모면, 도시철도공사가 49,418백만원, 역시 시설 리공단이

37,030백만원, 도시공사가 440,97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의 3개

지방공사 ․ 공단 부분의 세입 산 규모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업수익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 세출 산의 규모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고 있는 항목은 부분 도시철도공사와 시설 리공단의 경우는 업비용이,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세출 산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

은 ‘고정부채상환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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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산규모(2008년)

                                                                (단 : 만원)

구 분 세입 산 세출 산

도시철도
공사

항 목 액 항 목 액
계 49,418 계 49,418

업수익
업외수익
특별이익
투자자산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
자본잉여
기타자본 수입
이월

22,595
290

-
-
-
-

22,600
-
-

3,933

업비용
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동부채상환
기타자본 지출

비비

45,840
-
-
-

122
851

1,611
-

247
747

시설 리
공단

항 목 액 항 목 액

계 37,030 계 37,030

업수익
업외수익
특별이익
투자자산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
자본잉여
기타자본 수입
이월

32,756
76
-
-
-
-
-

4,198
-
-

업비용
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고정부채상환
기타자본 지출

비비

32,454
-
-
9

180
3,950

20
48
-

369

도시
공사

항 목 액 항 목 액

계 440,972 계 440,972

업수익
업외수익
특별이익
투자자산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
자본잉여
기타자본 수입
이월

290,077
2,299

-
162

-
130,991

-
-
-

17,443

업비용
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동부채상환
고정부채상환
기타자본 지출

비비

162,446
11,725
1,747
2,161
1,789
4,728
1,300
1,641

225,879
2,900

24,656



지방공기업 CEO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전발전연 원20

2. 역시 지방공기업의 경 실태

역시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경 실태를 알아보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말 재, 각각 공사 ․ 공단의 재무상태, 경 상태, 그리고 주요 사업실 (2007

년)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표 2-6>은 역시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2007

년 말 재무상태를 정리한 것이다. 2007년 말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자산규모는 도시

철도가 15,813백만원, 시설 리공단이 8,733백만원, 도시공사가 615,803백만원인 것으

로 나타났다. 2007년 말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부채규모는 도시철도가 5,271백만원, 

시설 리공단이 6,992백만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432,67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말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자본규모는 도시철도가 10,542백만원, 시설 리공단

이 1,741백만원, 도시공사가 183,13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재무상태(2007년)

                                                                (단 : 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계 자본

자본이
등

도시철도

공사
15,813 12,551 3,262 5,271 1,323 3,948 10,542 66,921 △56,379

시설 리

공단
8,733 8,491 242 6,992 6,992 - 1,741 1,500 241

도시공사 615,803 505,772 110,031 432,671 400,977 31,694 183,132 151,205 31,927

둘째, 역시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2007년 경 성과를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구체 으로 보면 도시철도의 경우 2007년 경 수익이 19,720백만원이며

업비용이 42,955백만원으로 당기순이익 -23,235백만원의 실 을 보이고 있다. 시설

리공단의 경우 2007년 경 수익이 28,546백만원이며 업비용이 28,528백만원으로 당

기순이익 18백만원의 실 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의 경우 2007년

경 수익이 148,262백만원이며 업비용이 142,456백만원으로 당기순이익 5,756백만

원의 실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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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지방공기업 경 상태

구분

2007

산

(결산기 )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항목 액 항목 액 ’05 ’06 ’07

도시철도

공사
51,898

계 19,720 계 42,955

△

11,780

△

21,364

△

23,235
업수익

업외수익

특별이익

18,974

746

-

업비용

업외비용

42,955

-

시설 리

공단
36,168

계 28,546 계 28,528

28 △2 18
업수익

업외수익

특별이익

28,195

295

56

업비용

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등

28450

-

73

5

도시공사 621,188

계 148,262 계 142,456

6,478 4,378 5,756
업수익

업외수익

특별이익

141,188

7,074

-

업비용

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등

139,722

548

-

2,186

셋째, 역시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2006년 주요 사업실 은 <표 2-9>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다양한 경 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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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지방공기업의 2007년 주요 사업실

구 분 사 업 실

도시철도

공사

- 1호선 구간완벽개통 : 시설물시운 인수, 업 비만 , 개통행사 이

용홍보

- 안 운행체계확립 : 종합안 리체계구축, 안 ․정시운행, 시설물안 리최

화

- 자립경 기반구축 : 경 수입증 총력, 경 효율성제고, 정보화기반구축

- 고객제일경 추구 : 고객만족경 실 , 고객서비스향상, 쾌 한이용환경조성

- 신 기업문화정착 : 신 사풍정립, 력 노사 계구축, 직원복리후생

증진

시설 리

공단

- 미래지향 조직재정비(뉴패러다임사업추진, 항구 노사평화선언확행등)

- 선진경 기반구축(2010 비 선포, 인보우경 계획구축, BSC제도 MIS 구축등)

- 하수처리방류수질개선, 체육시설리모델링, 월드컵경기장열린공원운 , 장사인

라 확충, 역 지하상가활성화도모, 공동구보안기능강화등

도시공사

- 서남부지구 학하지구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추진

- 남 유통단지개발사업 서남부 9B/L 아 트분양

- 구임 아 트입주민삶의질개선 무지개 로젝트추진

- 사업소 소사장제도입으로책임경 을통한경 개선 자립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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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공기업 CEO 평가제도의 개

제1 지방공기업 경 평가 CEO 평가의 의의

1. 지방공기업 경 평가의 의의

지방공기업 경 평가는 지방공기업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 라는 경 원

칙에 따라 운 하 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는 규정(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하여 매년( 는 격년) 경 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하여 평가하여 공기업 경 에 있어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책임을 확보하게 하려는 제도이다(감사연구원, 2006: 105). 우

리나라에서 지방공기업에 한 경 평가는 1991년 지방공 개발사업을 상으로 처

음 실시한 후 1992년 지방상수도사업, 1993년 지방공사 ․ 공단, 1994년 하수도사업에

한 경 평가를 실시한 이래 매년 지방공기업 유형에 한 경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법 근거 없이 통령의 지시등에 따라 실시되던 지방공기업 경 평가는 지방

공기업법 제3차 개정(1992.12.8)에서 경 평가 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체계화 되었

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는 1993년 본격 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배용수, 2006: 29; 감사연구원, 2006: 110-111). 지방공기업 경 평가를 평가일

반론에서 볼 때, 공기업의 설립목 을 토 로 기업설립 이후에 일어나는 제반과정에

하여 사후 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해 기업이 가진 문제 의 진단과 처방을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신렬, 2004: 139). 

지방공기업의 평가주체는 크게 행정안 부, 지방공기업경 평가 원회, 지방공기

업경 평가단 등이 된다. 행정안 부는 지방공기업 경 평가 총 부서이며, 경 평가

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 실 을 객 ․합리 으로 평가하기 하여 행정안 부

에 두게 되어 있다. 경 평가단은 당해 지방공기업이 제출한 경 실 보고서, 결산

보고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기타 증빙서류 검토와 장 확인 등을 토

로 평가한다. 지방공기업의 평가 상은 지방공사 ․ 공단과 지방직 기업으로 지방공

기업이 수행한 당해 연도의 모든 실 을 평가 상으로 한다. 2008년도 평가 상은 총

213개(상수도사업 60개, 하수도 33개, 지하철 7개, 공사 41개, 공단 72개)를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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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수도 1개, 하수도 7개, 지하철 7개, 공사 25개, 공단 10개)와 시․도(2008년 평가

상 163개)가 나 어 평가한다고 발표하 다(행정안 부, 2008: 9). 2008년 지방공기

업 경 평가지표는 2007년에 지표체계를 4개분야(경 체계, 사업성과, 정책 수, 고

객만족)에서 3개(리더십/ 략, 경 시스템, 경 성과)로 개편하 다(<표 3-1>, <표

3-2> 참조).

<표 3-1> 지방공기업 경 평가지표(2008년 평가)

평가범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사 ․ 공단

리더십/ 략

(15 )

리더쉽
- 리층 리더십(5)

- 고객 윤리경 (5)

- 리층 리더십(5)

- 고객 윤리경 (5)

- 경 층 리더십(5)

- 고객 윤리경 (5)

략 - 장기 경 계획(5)- 장기 경 계획(5)
- 비 /미션

  경 계획(5)

경 시스템

(25 )　

주요

사업활동

- 정수처리

  수질 리(8)

- 노후 로 리(6)

- 처리장시설

  수질 리(8)

- 하수 로시설 리(6)

- 공사/공단별로상이

(10)

경

효율화

- 조직 리(4)

- 인력 리(4)

- 재무 리(3)

- 조직 리(4)

- 인력 리(4)

- 재무 리(3)

- 조직 리(4)

- 인사 리(4)

- 노사 리(4)

- 재무 리(3)

경 성과

(60 ) 

주요사업

성과

- 상수도보 율(3)

- 시설이용율(5)

- 유수율(8)

- 시설이용률(3)

- 하수도보 률(7)

- 하수배제방식(3)

- 하수처리율(3)

- 공사/공단별로

  상이(13-14)

고객만족

성과
- 고객만족도(15) - 고객만족도(15) - 고객만족도(15)

경 효율

성과

- 업수지비율(6)

- 직원1인당 업수익(4)

- ㎥당 총 원가(6)

- 부채비율(3)

- 공기업정책 수(10)

- 업수지비율(7)

- 직원1인당 업수익(5)

- ㎥당 총 원가(7)

- 공기업정책 수(10)

- 공기업정책 수(10)

- 공사/공단별로

  상이(16-17)



제3장 지방공기업 CEO 평가제도의 개관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27

<표 3-2> 2008년 지방공기업 경 평가 지표에 한 정의

평가범주 개념정의

리더십/

략

(15 )

리더십

리층리더십 : 책임경 을구 하기 하여경 층이기울인제반

노력에 하여 평가

고객 윤리경 : 고객 윤리경 을실 하기 한시스템구축

과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울 는지를 평가

략

장기경 계획 : 당해공기업의바람직한미래상을제시하기 하여

사장이비 과미션을어떻게구축하 으며, 당해공기업의설립목 에

부합하는비 ․미션을 정하게설정하여추진하 는가에 하여평가

경 시스

템

(25 )　

주요

사업활동

공기업의 주요 사업 추진활동의 정성 ․효율성과 사업환경 변화

장애요인에 한 응에 하여 평가

경

효율화

조직 리 : 공기업의업무를효율 으로수행할수있는조직규모와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와, 조직 리의 정성을 평가

인력 리 : 인 자원을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인사제도, 인력

운 내부평가제도 등에 하여 평가

노사 리 : 공기업의노사 계를합리 으로 리하기 한노력을평가

재무 리 : 자 계획/조달/집행/ 리등재무구조안정성제고노력, 원

가 감노력등을 평가

경 성

과

(60 ) 

주요사업 

성과

공기업의 주요 사업별 경 성과가 계획 로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에 하여 평가

고객만족

성과

고객만족도 : 당해연도설문조사에의한고객평가결과와 년 비개

선정도를평가

경

효율성과

인건비인상률 수, 퇴직 진제폐지, 비정규직 책등범정부 으로

추진하고있는국가정책사업 지방공기업경 정책이행실태를평가

자료:행정안 부(2008:34-39,재구성)

행 법제하에서 지방공기업 경 평가 기 을 설정하는 기능은 지방공기업경 평

가 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8조의 2). 따라서 동 원회에

상정할 기 (안)을 가 어떠한 기 과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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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4) 그런데 <표 3-3>에서와 같이, 행정안 부의 지방공기업평가 원들의 학문

배경은 아주 다양하나 행정학분야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지방공기업평가 원의 세부 공(명)

구분

구 성  외부 원의 세부 공
총
인
원

교

수

회
계
사

연구

원
계

회

계

행

정

경

경제

도

시

환

경

부
동
산

토

목

철

도

농 기

타

2001 66 31 15 20 42 13 10 5 4 2 2 1 1 3 1

2002 74 32 15 27 50 12 18 7 3 1 1 2 1 3 2

2003 73 44 11 18 51 10 18 9 3 2 2 1 2 1 3

2004 86 50 17 19 58 13 16 8 5 4 2 3 2 - 5

2005 79 46 15 18 64 15 22 8 6 3 3 3 2 - 2

자료:이혜승(2007:37)

2. 지방공기업 경 평가 의 변천 과정

1)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변천과정

지방공기업의 경 평가제도의 에 한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에 국가 공공기

의 경 평가제도의 변천과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 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은

기본 으로 공공기 운 제도의 변천과정과 매우 한 연 을 가지고 있다. 공공

기 경 평가제도의 변천 과정은 총 6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바, 도입단계

(1984~1998)를 거쳐,‘실질 인 시작’단계(1999~2004),‘확산’단계(2005~2007), ‘체

계화’단계(2008~2010)로 구분할 수 있다(사회공공연구소, 2009: 23).

공공기 에 한 경 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4년부터 2008년까지 25년간 지속

되어 오는 과정에서 평가 상기 의 수는 1984년 24개, 1992~1993년 23개, 1994년 20

개, 1995~1996년 18개, 1997~1998년 13개, 2001년 12개, 2002년 13개, 2005~2008년 14

개 등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수는 가장 많은 평가지표수는 1991년 40.3개이며, 최근

으로 올수록 지표수가 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가장 은 지표수를 가지고 평가연도

4) 지 공 업  경 평가   주체는 행 안  지 공 업경 평가원 , 경 평가  등

라고 할 수 다. 경 평가 원 는 5-7  , 능  경 평가  , 경 평

가 상  , 경 평가  지 , 경 평가결과에  치에 한 사항 등  결 하게 다

(지 공 업 시행  6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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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8년에 20개로 나타났다. 한 연도별 정부투자기 의 경 평가단은 학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컨설턴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

단의 수는 개는 30명(1999년)에서 많게는 139명(2008년)으로 구성되었으며(사회공

공연구소, 2009: 87-92), 평가지표에 있어서도 그간 많은 변화를 거듭 했으며,  2009년

도 공공기 경 실 평가지표는 <표 3-4>과 같다.

<표 3-4> 2009년도 경 실 평가 지표체계

평가범주 평가지표 공기업 정부기

리더십/

략

리더십

경 진의 리더십 3 3

지배구조 윤리경 4 4

CS경 3 3

략
비 략개발 3 3

주요사업 추진계획 5 5

소 계 18 18

경

시스템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활동 15 20

경 효율화

조직 인 자원 리 3 3

재무 산 리 3 3

보수 리 3 3

노사 계 합리성 3 3

성과 리체계 3 3

공공기 선진화 경 효율화 추진 리 2 2

소 계 32 37

경 성
과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성과 20 18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개선도 5 7

경 효율화
성과

노동생산성 5 5

자본생산성 5 0

계량인건비 3 3

계량 리업무비 4 4

총액인건비 인상률 4 4

재무 산성과 2 2

정부권장정책이행실 2 2

소 계 50 45

평가결과 종합 체합계 100 100



지방공기업 CEO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전발전연 원30

2)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의 변천과정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지방공기업에 한 경 평가는 1991년 지

방공 개발사업을 상으로 처음 실시한 후 1992년 지방상수도사업, 1993년 지방공

사 ․ 공단, 1994년 하수도사업에 한 경 평가를 실시한 이래 매년 지방공기업 유

형에 한 경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 공공기 의 경 평가와 비교해 보면 약

10여년 정도 늦게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지방공기업 설립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

어가는 시 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지방공기업 경 평가에 있어서 최근 5년간 주요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도 지방공기업의 경 평가에서는 ①경 신기반을 구축하기 하

여 책임경 지표의 배 을 2003년도 15 에서 2004년도 17 으로 상향조정 하 다는

, ②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하여 산․회계 리 지표의 배 을 2003년 2

에서 2004년도에는 3 으로 상향조정하 다는 , ③고객만족도조사를 일 으로

실시함에 따라 고객만족도 지표의 배 을 2003년 4 에서 2004년도는 7 으로 상향

조정하 다는 등이다. 

<표 3-5> 2005년도 공사 ․ 공단 CEO 업무성과 평가지표

평가 역 지 표 배

조직운 (40)

 가. 사장의 리더십 20

 나. 공기업 정책 수 노력 10

 다. 기업운 의 정성 10

사업운 (20)

 가. 사업의 성장성 8

 나. 경 개선도 6

 다. 비용 리 6

공익서비스(20)
 가. 고객만족 10

 나. 공익증진활동 10

경 신(20)

 가. 신역량강화 추진기반 구축 4

 나. 경 신을 한 자율노력 6

 다. 신과제 이행 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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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05년도 지방공기업 경 평가에서는 ① 년도 경 평가 지 사항의 개선에

한 지표를 2004년 4 에서 2005년도에는 5 으로 상향조정하여 경 평가의 사후

리를 강화 하 다는 , ②조객만족도조사의 배 을 2004년도 7 에서 2005년도에

는 9 으로 상향조정하여 고객만족의 요성을 강조하 다는 등의 특징이 나타났

다. 한, 2005년도에는 <표 3-5>와 같이, 지방공사 ․ 공단의 사장 이사장의 업무성

과평가 기 과 지표를 마련하여 2006년도부터 용하기로 하 다는 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셋째,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 평가는 경 평가의 주체나 지표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공사 ․ 공단의 CEO 업무성과 평가에 있어서 <표 3-6>와 같이, CEO 개인의

성과와 직 인 련이 있는 평가지표와 배 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표 3-6> 2006년도 공사 ․ 공단 CEO 업무성과 평가지표

평가사항 배

조직운 (35)

 가. 책임경 9

 나. 공기업 정책 수 노력 10

 다. 년도 평가지 사항 개선 6

 라. 기업운 의 정성 10

사업운 (25)

 가. 사업의 성장성 10

 나. 경 개선도 8

 다. 비용 리 7

공익서비스(25)
 가. 고객만족 13

 나. 공익증진 활동 12

신역량(15)

 가. 신역량강화 4

 나. 고유과제 추진실 4

 다. 공통과제 이행실 7

넷째,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 평가에서부터는 기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평가

기 의 변화, 평가지표에서의 일부 변화(책임경 : 17 -> 경 체계: 10 , 경 리: 

18 -> 사업성과: 55 , 사업운 : 50 -> 정책 수: 10 , 고객만족: 15 -> 고객만족: 

25 ), 그리고 지방공사 ․공단 CEO 업무성과 평가를 경 평가와 통합하고 행정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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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 3-7>과 같이, 기 안을 제시했다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행정안 부는

시․도 지방공기업의 평가, 시․도는 시․군․구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경 평가를 주 하

도록 하 으며, 장 주의 평가에서 서면 주로 환 했으며, 평가등 에 있어서

도 5단계(가, 나, 다, 라, 마)에서 3단계(우수, 정상, 부진)로 축소하 고, 신평가를

경 평가에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 공사 ․ 공단

CEO에 한 업무성과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

가’와 통합하여 운 하도록 하 다.

<표 3-7> 2007년도 공사 ․ 공단 CEO 평가와 이행실 평가 통합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

조직운 (30)

 1. 략경 7

  가. 비 과 미션 단계별평가 3

  나. 경 계획의 정성 〃 4

 2. 리더십 8

  가. 변화 리능력 〃 4

  나. 커뮤니 이션능력 〃 4

 3. 신경 10

  가. 신과제 발굴 운 〃 5

  나. 성과주의 경 체계 〃 5

 4. 공기업 정책 수(경 평가결과 반 ) 〃 5

공익경 (20)

 1. 윤리경

  가. 윤리경 시스템 구축 운 〃 8

  나. 통합경 공시 운 의 정성(경평반 ) 〃 4

 2. 공익성 제고 4

 가. 고객만족(경 평가결과 반 ) 계량평가 12

 나. 지역사회 공헌 단계별평가 7

경 성과(50)  (경 평가결과 반 ) 계량/비계량 5



제3장 지방공기업 CEO 평가제도의 개관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33

다섯째, 2008년 지방공기업 경 평가에서 특이할 만한 변화사항은 ① 시․군․구 지방

공기업에 한 시․도 평가의 면 실시(행정안 부: 50개, 서울시: 24개, 인천시: 5개, 

울산시: 1개, 경기도: 57개, 강원도: 15개, 충청북도: 5개, 충청남도: 8개, 라북도: 7

개, 라남도: 6개, 경상북도: 17개, 경상남도: 18개), ② 지표체계를 <표 3-8>에서보는

바와 같이, 4개분야에서 3단계별로 개편하고 리더십을 강조하 다는 이 특징이다. 

<표 3-8>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경 평가지표

분류

지표
분류지표 세부평가지표

배

상수도하수도지하철
도시
개발

공단 기타

리더십/

략

리더십
경 층 리더십 2 2 5 5 5 5

고객 윤리경 3 3 5 5 5 5

략 비 ․미션 경 계획 5 5 5 5 5 5

리더십/ 략 합계 10 10 15 15 15 15

경 시

스템

경 효율화

조직 리 6 5 5 4 4 4

인사 리 6 5 5 4 4 4

노사 리 - - 5 3 4 3

재무 리 4 2 5 4 2 3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활동 14 18 10 15 16 11

경 시스템 합계 30 30 30 30 30 25

경

성과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성과 19 25 17 10 20 20

경 효율성과
경 지표 19 15 13 20 10 15

공기업정책 수 12 10 10 10 10 10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10 10 15 15 15 15

경 성과 합계 60 60 55 55 55 60

총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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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기업 CEO에 한 평가의 필요성

공기업 CEO에 한 평가는 개인 인 자질의 인물평가라는 측면에서 개 인 증

명이 요구되어 왔다. 경직된 조직과 정부간섭으로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개인 인 특

성을 발휘하는데 한계 이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경 자율에 침해를 받고 있다. 공

기업의 CEO에 한 경 평가는 개인 인 역량과 성과를 연계시켜 측정하는 것으로

체계 ․객 으로 다루는 개념화로 다음과 같은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성과보상에 의한 사장의 역량극 화를 유인하는 것으로 사장의 개인 인 특성을 찾

아내자는데 있다. 둘째, 자율경 의 상실을 방지하기 함으로 자치단체나 정부로부

터 사무와 행정을 리 수행하는 단순 하부조직의 집행자로의 락을 방지하기 해

자율권만을 최 한 허용하고 집행에 한 책임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셋

째, 경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성취의욕을 주자는데 있다(이승우, 2008: 23-25).

CEO에 한 경 평가는 첫째,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 으로 사

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 인 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경 평가는 주

민 책임성을 높여 다. 즉, 국민의 세 으로 집행하는 정책의 효과성과 그 결과에

하여 정책결정자나 리자가 책임성을 지도록 한다. 셋째, 경 평가는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 다. 넷째, 경 평가는 지방정부나 공직자의 업무성과에 한

정보를 계량화하여 생산․제공함으로써 주인(주민)- 리인(지방정부) 간의 정보 비 칭

성을 시정하고 보상과 처벌을 통해 실패한 리인을 제재할 수 있게 해 다(이혜승, 

2007: 30).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조직 반에 한 경 평가나 조직의 경 을

책임지고 있는 CEO에 한 경 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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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외국 공공기 경 평가의 사례 시사

1. 외국의 공공기 경 평가 사례5)

여기서는 우리나라라 지방공기업의 경 평가에 주는 시사 을 얻기 해 몇몇 외

국의 공공기 의 경 평가의 사례와 시사 을 문헌고찰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

째로 국은 공공기 에 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 되면서 공공기 에 한 성과

평가가 요시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 을 민 화하고 민간 탁을 실시함에 있어서

공공기 경 에 한 감독과 평가가 요하다는 을 인식하고서 수상실과 재무성

이 직 공공기 에 한 성과평가를 주도했다. 수상실과 재무성이 공동으로 평가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평가코드를 제정하여 평가수행기 과

임조건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등을 마련해 독자 으로 평가를 실시

한다. 평가수행기 은 주무부처에서 평가를 통보하고 재무성은 각 부처와 공공서비

스계약을 통해 각 부처의 공공기 리실태를 악한다(국회 산정책처, 2008: 22). 

둘째, 미국의 공공기 은 공식기 (Quasi-Official Agencies), 정부지원기업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연방출자연구개발기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정부 련 비 리조직(Agency-related 

Nonprofit Organization), 벤처캐피탈기 (Venture Capital Funds), 의회설립비 리조직

(Congressionaly Chartered Nonprofit Organizations)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들 공공기 들은 정부로부터 산지원을 받고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상당히

자율 으로 운 되고 있다. 이들 기 에 한 경 평가는 의회의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과 통령실의 리 산실(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의 주요평가제도로는 정부가 연방품질

연구소(FQI)에 의뢰해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연방기 에 통령우수기 상(PAQ)을 선

정하는 제도와 회계검사원이 실시하는 성과감사가 있다(국회 산정책처, 2008: 24-25).

셋째, 캐나다는 공공기 의 유형으로 특별운 기 (SOA)이 있는데, 이는 특별한 사

업목 을 해 설립되어진 것으로 주무부처와 장․차 에 해 성과책임을 지게 된다.

5)  지 공 업 경 평가에 해 하거나 한 문헌  한 계  여 는 

 공공  평가 도에 한 사  개함  우리나라 지 공 업 경 평가 도에 주는 시

사  탐색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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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운 기 은 주무부처와 체결된 성과계약서를 바탕으로 권한을 임받아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되는데 성과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문서, 사업계획서, 연간보고서를 제출

하게 된다. 특별운 기 의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기 은 운 효과성, 서비스효과성, 

비용효과성, 성 등 4가지이고 각 평가기 마다 구체 인 평가내용을 담고 있다.6) 

운 효과성 평가는 투입 비 산출물 는 실 비율로 나타나는 효율성을 측정하거

나 핵심자산의 보호와 련이 있고, 서비스 효과성 평가는 재정성과, 목표달성 정도, 

환경변화에의 응 능력, 고객에 미친 향 등을 평가한다. 비용효과성 평가는 정부목

표 달성에 있어서 SOA가 어느정도 하고 효율 인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실성

평가는 목표와 략간의 일 성, 목표와 조직구성원간의 의사소통정도, 효율 인 자

원배분, 그리고 인사․ 산 등 조직 리의 성 등이 평가된다(국회 산정책처, 

2008: 27).

넷째, 랑스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 이 있는데 주로 공기업, 연구소, 민간 탁

기 등의 형태로 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 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공공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에서 국가공공기 (National Public Establishment) 는 산업

상업 공공기 (Industrial & Commercial Public Establishment)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랑스의 공공기 평가는 감찰 (Inspection General)이 담당하는데, 정부부처

가운데 재정경제부와 연 고용부 등에서 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 인 평가작업

은 1991년 행정명령에 의해 설치된 정책평가 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

처별 자체 으로 공공기 을 평가하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외부평가보다는

내부평가를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국회 산정책처, 2008: 29-30).

6) 캐나다  특별운  과측  평가 역  살펴보  다 과 같다( 산 책처, 2008: 28 

재 ).  ①운 과 (순 ․ : SOA  경 원칙과 행 가 가 책,  규  , 

연계  갖는 도/ : 비 ․산 물 또는 실 과  비 / 업 경: 직 원들에게 주어지

는 사 ․ 훈  등  균등, 타 업 과 창  진  한  도/ 산  보 : 

거나 보  핵심 산/ 감독과 보고: 업무 진상 에 한 SOA  감독과 보고  ), 

② 비스  과 (재 과: 재  하거나 과한 도/ 결과  양과 질: 비스  양과 

질에 한  하거나 과한 도/ : 행 수  변  등 경 변 에 하는 

능 / 균 : 들 사  균 과 / 비스  결과․ 향: SOA  동  고객들과 다  사

람들에 미치는 도하 거나 도하지 않았  향 도), ③비  과 (비 과 :  

달 하는 안 수단  하나  SOA  과 , 민간  사업체  비 한 업무  비

가치), ④ 실 (연 :  략 간, 동과 에 여   무간  

과 연 / 리 향: , 략 등  직 원들과 해 계 간  합 , 고 상 간  

사 통 는 도/ 원 :  과 원계   한 원 과 / 시스  측

: 사, 산, 직과 하여 주어진  , 리  직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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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독일의 공공기 에 해당하는 것은 설립근거법과 연방정부와의 계에 다

라 연방집행기 , 공법기 , 사법행정기 , 그리고 탁행정기 소비자보호 련 기

으로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무부처로부터 독립된 지 를 받는 기 이

다(국회 산정책처, 2008: 30 재인용). 독일에서 공공기 은 주무부처 심으로 리

되고 있으나 주무부처는 법여부, 산감독, 정책방향 등에 해 제시만 하고 기

경 에 간섭하지는 않는다. 수상실이나 국회, 그리고 재무부도 주무부처를 통해 공공

기 에 여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역할이 요하고, 산도 주무부처가 배정해 주

면 그 범 내에서 공공기 이 자율 으로 편성해 운 하고 있다. 따라서 산집행성

과도 주무부처가 심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무부처와 공공기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국회 산정책처, 2008: 30 재인용).

2. 외국의 공공기 경 평가의 시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기 나라마다 공공기 의 설치목 과 리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공공기 의 사후 인 통제수단으로 경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 인 상이다. 앞에서 살펴본 외국 공공기 의

경 평가에 한 사례를 통하여 얻을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국회 산정책처, 

2008: 23-31). 

첫째, 국의 경우는 수상실과 재무성에서 제시한 평가원칙을 심으로 시사 을

살펴보면, ①공공기 의 평가는 철 하게 서비스의 개선에 이 맞추어져 있어 평

가결과 문제 이 발견되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시하고 있다는 , ②

공공기 의 평가는 성과평가에 이 맞추어져 있으며, 단순한 산출(output)이 아닌

결과(outcome) 평가를 시하고 있다는 , ③평가가 산과 연계되어 있다는 , ④ 

평가결과와 차기평가실시 여부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각 기 으로 하여 재의

평가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다음평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 감) 등을 지 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공공기 평가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①기 평가시 기 장

평가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 ②평가지표가 체 으로 고객만족 여부를 시하

고 있다는 , ③ 리과정의 개선을 시하고 있다는 등을 지 할 수 있다. 

셋째, 캐나다의 경우 특별운 기 의 성과측정 틀을 심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

으로서는 ① 부분 리능률에 을 맞추고 있다는 , ②단순한 산출지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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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시하고 있다는 , ③기 내 자원요소간의 유기 인 연 성이 강조되고 있

다는 을 들 수 있다.

넷째, 랑스의 경우에는 정책평가 원회라는 제3의 평가기 에서 공공기 을

리하고 평가하지만 주무부처도 평가에 여하고 있다. 따라서 랑스의 경우에는 정

책평가 원회, 주무부처, 개별기 이 공동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기

이 평가 상기 으로써 평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자체 으로 평가를 실시해 이를

주무부처나 정책평가 원회에 보고하고 이들 기 들은 그러한 평가결과를 참조하고

있다.

다섯째, 독일의 경우 제3의 외부기 이 아닌 주무부처 심으로 공공기 이 리

되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지만 개발기 이 자체 으로 평가한 결과를 주무부처가

참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기 자체 평가가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특징이다. 

3.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경 평가에 주는 시사

앞에서 고찰한 외국의 공공기 경 평가에 한 사례 연구는 국가 공공기 의 경

평가제도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경 평가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의 공공기 경 평가제도가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경 평가에 주는

가장 큰 시사 은 경 평가를 통해서 각 공기업의 서비스개선을 유도한다는 과 당

해 연도의 평가를 차기 연도의 평가여부와 연계한다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경 평가가 성과 의 차등지 , CEO의 연임에 향을 미치거

나 경 진단 상을 선정하기 한 자료로 활용되는데 이 맞추어 진 것과는 아주

조 이다. 즉, 국의 공공기 경 평가는 단순히 성과 를 차등지 하는 수단으

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 을 평가․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

는 유인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기 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

한다는 것이다(국회 산정책처, 2008: 24).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경 평가의 경우, 

공사 ․ 공단의 경우는 매년마다 그리고 지방직 기업은 격년으로 경 평가 상을 획

일 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국의 공공기 경 평가는 차년도 경 평가의 상 선

정과 연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당해 연도의 경 평가결과가 좋을 경

우 다음 연도에는 경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어 경 평가를 받기 해 자료를 비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반면에 당해 연도에 경 평가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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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 으로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경 성과 제고를 유인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공공기 평가가 우리의 지방공기업 경 평가에 주는 요한 시사

은 CEO의 리더십을 강조한다는 것과 경 로세스의 개선을 시하고 있다는 것이

다. CEO의 리더십의 강조에서는 목표제시 성취노력이 목표달성을 해 매우 요

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 경 로세스의 개선에서는 업무의 체계 인 리

개선, 작업 로세스의 새로운 설계 지원활동, 그리고 업무수행과 서비스 달과정

에서의 효율성을 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방공기업 경 평가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캐나다의 공공기 경 평가 사례가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경 평가에 주는

요한 시사 으로는 기 내 자원요소 간의 유기 인 연 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표

를 개발하여 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목표와 략요소간의 연 성, 기 활동과

법 임무간의 연 성, 조직구성원들과 이해자간의 연 성, 올바른 분석 계획과

자원배분간의 연 성 등 기 이 성과를 내기 해 필요한 요소로서 자원요소간의 연

성을 시한다는 것이다(국회 산정책처, 2008: 29).

넷째, 랑스와 독일의 공공기 경 평가 사례가 우리나라 제도나 우리나라 지방

공기업 경 평가에 주는 요한 시사 은 경 평가에 평가 상기 이 참여하는 것이

제도 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자체평가의 비 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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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지방공기업 CEO에 한 평가의 법제도 유형

1. 지방공기업 CEO 평가 련 법제도 황

지방공기업 CEO 평가와 련된 법률 인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78조

의 2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한 경 평가’, 동법 제58조 제58조의 ‘지방공사

․ 공단의 사장(이사장)의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그리고 동법 제58조의 ’사

장(이사장)의 업무성과평가‘ 등이 련이 있으며,7)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와 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는 “①행정안

부장 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 원칙에 따라 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한 경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 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으로 하여 경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 평

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 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행정안 부장 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 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하여 업무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행정안 부장 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 자치구의 지방공기업에 한한다)의 효율

인 경 을 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지방공사 ․ 공단의 사장(이사장)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와 련하여 동

법 제58조에는 “....< 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

원회에서 추천된 자 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략>....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

의 경 성과에 따라 임기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략>....1.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 성과계약 이행실 ”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제58조의 2에서는 “①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사

7) 체  실행  담보하  하여 지 공 업  시행  56  2에 “①지 치단체   

 58 4항에 라 당해 공사  사  연 시키거나 해 하는 경우에는 다  각  

에 라야 한다. ② 1항에 라 사  연  또는 해  함에 어 는  78

3항에  업무 과 평가 결과,  78 1항에  경  평가 결과   58 2에 

 경 과계약 행실  평가 결과  순  한다.”고 규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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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의 경 성과계약에는 임기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 목표와 권한, 성과에 따

른 보상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행실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지방공사 ․ 공단의 사장(이사장)의 업무성과평가와 련하여 동법 제78조 제

③에 “③행정안 부장 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 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하여 업무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법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2. 지방공기업 경 평가에서 CEO 련 평가내용

지방공기업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 경 성과에 한 평가를 통해 정상․부진기업을

선별, 진단 인센티 부여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지방공기

업 운 에 따른 성과와 문제 을 분석하여 향후 시의성 있는 지방공기업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법 근거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78

조 제78조의 2에 근거하며, 평가 상기 은 공사 ․ 공단의 경우는 매년 실시되며, 

지방직 기업은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 평가의 주 은 시․도 소속 지방공기업

의 경우는 행정안 부가, 그리고 시․군․구의 지방공기업은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평가 상기간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 이며, 평가활동 시

기는 체 으로 평가연도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평가결과에 따라 사장(이

사장)․임직원의 성과 지 에 반 , 우수공기업․유공자에 한 포상 등 인센티 제

공, 부진공기업에 한 경 진단, 청산 등 경 개선 명령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방공기업 경 평가 실시 차는 ①행정안 부(경 평가 원회)의 [경 평가 실시

계획] 심의․확정, ②행정안 부의 [평가계획] 정부업무평가 원회 제출, ③행정안 부

의 지표별 [경 평가 편랍] 수립․통보, ④개별 지방공기업의 경 실 보고서 작성․제

출, ⑤경 평가기 의 경 평가실시․결과보고서 작성, 행정안 부 제출, ⑥경 평가기

의 확인평가 실시․결과보고서 작성, 행정안 부 제출, ⑦행정안 부(경 평가 원

회)의 경 평가 등 심의․결정, 평가결과 확정, ⑧행정안 부의 [경 평가 실시결과] 

보고(정부업무평가 원회) 등 8단계로 이루어 져 있으며, 여기에 경 평가 후속조치

로서 경 진단을 한 3단계까지 포함하여 총 11단계로 매년 경 평가가 이루어

진다.

경 평가결과 임직원에 한 인센티 성과 은 시․도 지방공기업의 경우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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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한 성과 지 률 범 의 ±30%p 범 내에서 해당 시․도가 결정하고,  시․군․

구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시․도지사 ±20%p 범 내에서 성과 지 율 범 조정하

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조정한 지 율 범 의 ±20%p 범 내에서 구체

(최종) 지 률을 결정 한다. 한 사장(이사장)에 한 인센티 성과 은 경 평가, 

자치단체의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사장평가 포함) 결과를 감안 지 률 범 의

±20%p 범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표 3-9> 참조). 

<표 3-9> 기 성과 지 률

경 평가 등 우 수 보 통 미 흡

성과

지 률

사장 350% 과~750% 이하 150% 과~350% 이하 0~150% 이하

임원 300% 과~450% 이하 150% 과~300% 이하 0~150% 이하

직원 200% 과~300% 이하 100% 과~200% 이하 0~100% 이하

※ 성과 =월 기본 ×지 률

지방공기업 경 평가의 지표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 그 평가결과가 해당 공

기업의 CEO의 인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간 으로 해당 CEO에게 미치

는 향을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공사 ․ 공단의 경 평가 지표체계는 리더십/

략, 시스템, 경 성과 등 크게 3개의 범주로 나뉘어 져 있는데, CEO의 역량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역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 평가 편람]을 기 으

로 볼 때, 총100 만 에 15 이 배정되어 있는 ‘리더십/ 략’ 역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 부의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 평가 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

방공사 ․ 공단의 경 평가에서 지표인 ‘리더십/ 략’ 역에 해 시해 보면, 

<표 3-10> 내지 <표 3-12>와 같다(지하철공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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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리더십’지표의 내용

리번호 3-0-1-1-1-1

지 표 명 경 층의 리더십

분 류 리더십/ 략 분 류 리더십

가 치 5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평가

지표정의
○ 리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행하는 경 개선을 한 노력, 경 목표

와 계획의 정성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조직체의 사명과 사회 역할을 잘 악하고 경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최선을 하고 있는가?

- 기 의 목표달성과 경 상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한 노력

- 자기사업에 한 개인 인 문성과 의식, 능력 등

② 개인별, 부서별로 경 목표에 한 직원들의 이해도 공감 를

형성하 는가?

- 개인별, 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정성

- 조직의 개방 , 참여 의사소통 체계 구축 여부

- 직원들이 CEO의 문성, 능력, 자질을 믿고 따르는지 여부

③ 직원의 동기부여나 필요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성과를 극 화하고 있

는가?

 - 직원의 동기부여 방안이나 특수시책

 - 직무수행능력 개발을 한 교육기회의 부여

④ 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내외 이해 계자를 합리 으로

리하 는가?

-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력 계, 지원 정도

- 지역주민, 시민단체, 유 기 과의 력, 유 계 등

평가내용

조작 정의

○ 리자는 공사 ․ 공단 재의 사장․이사장을 의미하며, 유고시(‘08년 12

월말 이후 교체된 경우 포함)는 행책임을 맡고 있는 차상 리자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해 반 이고 총체 인 리자의 의지․노력․결과

를 평가한다.

지확인
  필요 □ 불필요

○ 경 층의 인식, 의지 등을 악하기 해서는 지면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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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고객 윤리경 ’지표의 내용

리번호 3-0-1-1-1-2

지 표 명 고객 윤리경

분 류 리더십/ 략 분 류 리더십

가 치 5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평가

지표정의
○ 공기업의 선량하고 모범 인 리자로서 각종 불공정 행 나 부정, 

부패행 를 근 하고 지방공기업의 사회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공기업 리자로서 윤리 , 사회 의식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 리자의 청렴의식과 부패근 에 한 인식도

- CS 경 추진조직 기능의 체계화 여부

- 서비스 기 의 이행도 고객모니터링을 통한 기 성과 증 노력

② 조직의 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한 교육, 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

는가?

- 윤리교육․세미나 개최( 는 참가) 등 부패근 교육

- 내부감사시스템(클린센터 등) 구축 실질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여부

③ 조직은 거래 는 력업체에 한 불공정 행 는 없는가?

- 계약 공정성, 정보의 공개수 부정방지의 자체, 외부감사 결과

④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 책임 등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도덕 해이나 리소홀 등으로 언론 지역사회 여론 등에 물

의를 야기한 바는 없는지 여부

- 사회 약자를 한 기업활동 지원

평가내용

조작 정의

○ 고객은 지방공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일차

인 상으로 하되, 윤리 경 에 있어서는 소비자 외의 내부, 외

부 이해 계자를 포함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해 반 이고 총체 인 리자의 의지․노력․결

과를 평가한다.

○ 평가자의 확인 결과 리소홀, 부패 등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체 인 수를 감할 수 있다.  

지확인
  필요 □ 불필요

○ 리자의 의식과 태도 등을 악하기 해서는 지면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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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비 ․ 미션 경 계획’지표의 내용

리번호 3-0-1-1-2-1

지 표 명 비 ․ 미션 경 계획

분 류 리더십/ 략 분 류 략

가 치 5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평가

지표정의

○ 당해 공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기 하여 사장이 비

과 미션을 어떻게 구축하 으며, 당해 공기업의 설립목 에 부합

하는 비 ․미션을 정하게 설정하여 략을 추진하 는가를 평가

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당해 공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한 비 을 제시하

는가?

- 비 과 장기 경 계획의 구체성․ 실성(지역 합성)

② 비 설정 시 내부구성원이 참여하 는가? 그리고 비 을 어떻게

공유 ․ 하 는가?

- 비 설정에 한 직원의 참여도와 인지도 확인, 공유노력

③ 재 구축된 비 은 실 이 가능하며, 비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략과 행동규범을 설정하 는가?

- 비 실 을 한 연도별 구체 인 계획과 과업, 성취도

④ 미션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체계를 구축하 는가? 

⑤ 경 계획은 정하게 수립되었으며, 실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수

정 ․보완하 으며, 그 방법은 타당한가?

평가내용

조작 정의

○ 비 은 핵심 이념과 미래형상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 미션은 지방공기업의 지역 합성을 고려한 기업의 사명을 말한다.

○ 미션 추진체계로는 조직, 인사 등의 제도 외에도 공사, 공단이 제

시하는 다양한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세 부

평가방법

○ 지방공기업의 비 과 미션은 자치단체와의 교감과 지역 합성 등

을 종합 으로 단하되, CEO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이해도, 

업무와 련된 구체성 등을 확인한다.

지확인
  필요 □ 불필요

○ 미 과 미션에 한 의지를 악하기 해서는 지면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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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사 ․ 공단의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지방공사 ․ 공단 CEO에 한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제도(이하 이행실 평가)

를 이해하기 해서는 먼 CEO 성과계약제도에 한 이해가 제되어야 한다. 지방

공사 ․ 공단 CEO 성과계약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

방공사 ․ 공단의 사장(이사장)의 임기 달성하여야 할 경 목표, 사장(이사장)의 권

한과 책임, 성과 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장(이

사장) 간에 경 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장(이사장)의 책임경 을 보장하고 공사 ․ 

공단의 경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 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지방공

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제도는 2005년 비기간을 걸쳐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

며, 행정자치부에서 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8) 구체 인 운 차는 <표

3-13>과 같다(행정자치부, 2006: 3-5).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서의 주요내용은 ①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②연

액, ③CEO의 경 목표, ④이행실 평가 기 에 한 사항, ⑤경 성과에 따른

성과인센티 내용 등이다. 이러한 주요내용 에서 계약의 효력은 자치단체장의 교

체로 인해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향이 없으며, 계약기간은 임명일로부터 3년간(법

정임기)의 계약기간을 설정한다. 한 CEO의 경 목표는 행정안 부가 지정하는 공

통목표와 지역실정 공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자율목표로 구성된다. 각 목표마다

목표치와 기 치를 설정하는데 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91~100%)의 수 이며, 

후자의 기 치는 공기업 CEO로서 이행하여야 할최소한의 수 ( 체로 60%)을 말한다. 

이행실 평가는 매년 설립한 자치단체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게 된다. 

자치단체장은 이행실 평가를 하여 문평가단을 구성․운 한다. 서면평가를 원칙

으로 하며 평가결과는 공시 행정안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역시의

3개 공사 ․ 공단의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항목을 시해 보면 <표 3-14>, 

<표 3-15>, <표 3-16> 등과 같다.  

8)  도  운 원칙  첫째, 공 업 CEO  경 , 과 티브 내 ․ 도 등 계약 건, 타 

특약 사항 등에 하여 지 치단체 과 CEO간   합 에  하여 운 한다. 째, 계

약 상  CEO 행실 에 하여는 치단체  평가한다. 째, 행실 평가 에 행

평가(경 평가  CEO 업무 과평가) 결과  합하여 치단체  CEO  한 사항

 과 티브  지 한다(행 치 , 20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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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 운 차

단 계 내 용 비고

1. 경 성과

  계약안마련

- 이사회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CEO 경 성과계약안] 

작성

- CEO 공개모집 공고시 계약안 제시

- CEO 응모자와계약내용등게약안에 하여의견제시 의․조정

- 사장추천 원회는 의․조정된 계약안에 다라 사장후보 추천

2. 경 성과

  계약 체결

  공시

- 자치단체장과 CEO간 최종합의에 의하여 경 성과계약 체결

(임명) : CEO의 권한과 책임, 연 액, 경 목표 목표치, 이

행실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인센티 내용 등

- 경 성과계약서 공시: 일반 경 공시에 하여 일반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

3. 목표이행

  실 평가

- 자치단체장이 으로 리하고자 하는 10개 이내의 단순․

  명확한 경 목표에 하여 이행실 을 평가:  이행실 평가계

획 (행자부->자치단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

- 경 목표별 이행여부 단 세부기 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으로 선정: 세부기 에 해서도 CEO와 합의하여 계약서 상

에 명시

- 평가결과에 따른 이행실 평가등 부여(5등 : S-A-B-C-F): 

평가 결과는 일반 경 공시에 하여 공시 행정자치부에

제출

4.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

  보상 조치

- 경 종합평가(CEO업무성과평가․경 평가․목표이행실 평가)

에 따라 성과보상: 연임 는 해임조치로 활용 가능

- 성과 인센티 조치시

 ․ 경 종합평가 결과가 확정된 12월 보수지 시

 ․ 기본연 : 결과확정시의 연도분부터 인상 는 삭감(소 용)

  ※ 2006년도 실 에 하여 2007년도에 평가한 결과 연 조정

    사유 발생시 2007년 연 부터 용하여 조정차액 정산

    (2007년 12월 보수 지 시)

 ․ 성과 차등 지 (12월 보수지 시)

- 평가 상 사업연도 CEO가 교체된 경우의 보상

 ․ 성과 : 임자 후임자의 재임기간(공헌도)만큼 성과 배분

 ․ 연 조정, 연임 해임조치: 임자는 무 , 후임자는 경 종

합평가결과를 반 하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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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역시 도시철도공사 CEO 경 성과 이행목표

경 목표별 평가항목
배

계 계 량 비계량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20 20

 1. 열차의 정시성 확보 5 5

 2. 열차운행 취소율 최소화 5 5

 3. 지하역사 공기질 법정기 치 수 5 5

 4. 수송인원 증 5 5

   고객만족 증진 10 5 5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5 5

 2. 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5 5

   책임경 구 25 10 15

 1. 경 신 조직역량 강화 10 10

 2. 노사화합문화 정착 10 10

 3. 이사회 운 의 내실화 5 5

   경 수지 개선 15 15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5 5

 2.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5 5

 3. 신규 수익사업 발굴노력 5 5

   안 운행 리체계 구축 10 10

 1. 안 리 책 수립 시행 4 4

 2. 동차 사고복구 훈련시실 3 3

 3. 고객안 성 확보 3 3

   경 평가체계 확립 10 10

 1.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10 10

   정부정책 수 10 5 5

 1. 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5 5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5 5

총 100 7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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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역시 도시공사 CEO 경 성과 이행목표

경 목표별 평가항목
배

계 계 량 비계량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20 - 20

 1.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화에 기여 4 4

 2. 단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정상추진 4 4

3. 동물원 특성화 운 4 4

 4. 라워랜드 활성화 방안 4 4

 5. 환경사업 효율화 추진 4 4

   고객만족 증진 10 5 5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5 5

 2. 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5 5

   책임경 구 25 10 15

 1. 경 신 조직역량 강화 10 10

 2. 노사화합문화 정착 10 10

 3. 이사회 운 의 내실화 5 5

   경 수지 개선 15 15 5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5 5

 2.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5 5

 3. 신규 수익사업 발굴노력 5 5

   사업추진의 안 검 강화 10 10

 1. 택지건설 장의 안 검 강화 2.5 2.5

2. 주택건설 장의 안 검 강화 2.5 2.5

 3. 져시설의 안 검 강화 2.5 2.5

4. 환경사업시설의 안 검강화 2.5 2.5

   경 평가체계 확립 10 10

 1.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10 10

   정부정책 수 10 5 5

 1. 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5 5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5 5

총 100 7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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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역시 시설 리공단 CEO 경 성과 이행목표

경 목표별 평가항목
배

계 계 량 비계량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20 20

 1. 완벽한 하수처리로 깨끗한 수질환경 선도 5 5

 2. 시민이 행복한 체육시설 리 운 5 5

 3. 화장 심의 미래지향 장사문화 확산 5 5

 4. 쾌 하고 안 한 도시기반시설 리 5 5

   고객만족 증진 10 5 5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5 5

 2. 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5 5

   책임경 구 25 10 15

 1. 경 신 조직역량 강화 10 10

 2. 노사화합문화 정착 10 10

 3. 이사회 운 의 내실화 5 5

   경 수지 개선 15 15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5 5

 2. 하수처리장 부산물 재활용 목표 리 5 5

 3.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5 5

   안정 인 시설운 10 10

 1. 시설의 안 검 강화 5 5

 2. 시설에 한 정비 시행 5 5

   경 평가체계 확립 10 10

 1.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10 10

   정부정책 수 10 5 5

 1. 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5 5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5 5

총 100 7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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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공사 ․ 공단의 CEO 업무성과평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공사 ․ 공단의 사장(이사장)의 업무성과평가는 지방

자치법 제78조 제③항의 “③행정안 부장 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 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하여 업무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는 법률 근거로 2006년 지방공기업 경 평가 때 처음으로 실행되었으나, 

2007년 지방공기업 경 평가부터 경 평가 실시계획에는 있었으나, 실제로 실행되지

는 않았다. 한,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경 평가에서는 분류지표인 ‘리더십/

략’의 지표체계와 지방공사 ․ 공단의 CEO 업무성과 평가의 지표가 일부 복되어

CEO 업무성과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표

3-17> 참조).  

<표 3-17>  CEO 업무성과평가와 지방공기업 경 평가 간 지표비교

CEO 업무성과평가 지표 ’08년도 지방공기업경 평가 리더십지표

평가사항
배

조직운

(35)

가.책임경 9

나.공기업 정책 수 노력 10

다. 년도평가지 사항개선 6

라.기업운 의 정성 10

사업운

(25)

가.사업의 성장성 10

나.경 개선도 8
다.비용 리 7

공익

서비스(25)

가.고객만족 13

나.공익증진 활동 12

신

역량(15)

가. 신역량강화 4
나.고유과제 추진실 4

다.공통과제 이행실 7

분류

지표
세부평가지표

배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철

도
시

개
발

공
단
기
타

리더십
경 층 리더십 225555

고객

윤리경
335555

략
비 ․미션

경 계획
555555

리더십/ 략 합계 1010151515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 ․ 공단의 CEO 업무성과 평가를 도입하게된 취지는 지

방공사 ․ 공단의 사장(이사장)에 한 성과 지 기 으로 활용하기 한 것이었다. 

지방공사 ․ 공단의 CEO 업무성과 평가는 ‘우수’, ‘정상’, ‘미흡’ 등 3단계 등

을 부여하며, <표 3-18>과 같이 성과 지 율을 차등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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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지방공사 ․ 공단의 CEO 업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 지 율(’07년도)

사장평가등 우수 정상 부진

지 율 285-750% 220-385% 0-320%

5. 지방공기업 CEO 평가 유형의 비교분석

앞에서는 지방공기업 CEO 평가에 련된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제도, 지방공사 ․ 공단 CEO 업무성과 평가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제도들이 도입되거나 시행하는 취지는 공통 으로 지방공기업의 최고책임자로 하여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와 목 에 맞게 지방공기업을 운 하고 있는지를 사 ․사후

으로 검하거나 평가하여 경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세가지 유형의 지방공기업 CEO 평가제도에 해 비교를 해 보면, <표 3-19>와 같다. 

<표 3-19> 지방공기업 CEO 평가 유형의 비교분석

구 분 목 평가기 지표체계 결과 반

경 평가

-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지
방 공기업의 건 한 발 도모

- 지방공기업의 성과와 문제 을
분석하여시의성있는정책 안
마련

- 행정안 부

- 시․도

- 리더십/ 략

- 경 시스템

- 경 성과

- CEO 

 임직원성과

- 포상

- 경 진단/청산

이행실 평가

- CEO 자율경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에 한 극 인
리 책임의식 고취

- 도덕 해이 상극복 주인의
식제고를통한성과창출극 화

 

- 설립

 자치단체

- 차질없는공공

  서비스제공

- 고객만족증진

- 책임경 구

- 경 수지개선

- 안 한시설운

- 경 평가체계확립

- 정부정책 수

- 성과보상

- 연 조정

- 연임 해임

  조치 기

업무성과평가

- CEO의 책임경 제계 구축 - 행정안 부

(경 평가시)

- 책임경

- 공익경

- 경 성과

- 성과

  지 율 기

- 연 조정



제 4 장

지방공사 ․ 공단 CEO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제도의 쟁점

제1 평가내용에 따른 쟁

제2 평가운 과 결과활용에 따른 쟁

제3 사후 리에 따른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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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공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제도의 쟁

제1 평가내용에 따른 쟁

1. 평가주체

지방공사 ․ 공단 CEO 이행실 평가에 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의 규정에 따

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 성과계약을 체결, 사장

과의 경 성과계약에는 임기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 목표와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책임이 포함, 경 성과계약의 방법 차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의 연임기 는 해임기 을 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78조 제3항에 따

른 업무성과평가 결과,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경 평가 결과 법 제58조의 2에

따른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결과의 순으로 용하도록 되어 있다. 경 성과계

약의 방법 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 합의한 후 그 합

의한 내용을 기 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으로 보면 지방공사 ․ 공단의 CEO 이행실 평가의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며, 정확하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에 의한 지

방공기업 담당이 주 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실질 인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CEO 이행실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장평가로 수행하게 된다. CEO 

이행실 평가의 실질 인 주체인 평가단의 구성과 련된 쟁 은 주로 평가단의

원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와 평가단이 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평가단의 구성

이 객 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역시의 2008년도 공사 ․ 공단 CEO 이행실 평가

사례를 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평가단은 시청의 공무원 1인을 포함하여 지역내

학교수 2인,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 1인 등 총4명으로 구성하 는데, 그 에서

공무원 1인을 빼면 외부의 문가는 3인에 불과하다. 평가 원의 수를 늘리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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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소요되는 산을 어느 정도 배정하 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겠지만, CEO 

이행실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요구되는 평가 원 수에 해 명확한 진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단의 학문 배경은 평가의 문성과 직결되는 문제

로 역시 2008년 공사 ․ 공단 CEO 이행실 평가단의 사례에서 보면, 외부 원

3인은 지역내에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직업분포는 학교수 2인과 공인회계 1인이

며, 공별로는 회계학이 2명, 행정학(지방공기업)이 1인으로 구성되었다. 이행실 평

가의 실질 인 효과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기술 인 기능을

감안하여 최소한도 이와 련된 공 배경을 가지고 있는 평가 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데, 이는 평가단의 원수를 폭 늘려야 하는 선행요건을 확보하여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 셋째, 평가단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객 성 시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그리기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 문가에 한 인력

풀을 만들어 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평가 상(기 )

지방공사 ․ 공단 CEO 이행실 평가의 상은 련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 공단에 재임하고 있는 사장 는 이사장이 상이 된다. 그리고 평가

상 기간은 사업연도 1.1-12.31에 해당하는 이행실 을 바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 상과 련된 주요쟁 은 평가 상인 지방공사 ․ 공단의 사장 는 이사

장들이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련된 것으로 CEO 이행실 평가의 목 과

결부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 성과계약의 체결을 한 이행실 평가의 목 은

지방공사 ․ 공단의 사장 이사장의 책임경 을 보장하고 공사의 경 효율성과 경쟁

력 향상을 도모 하는데 그 목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부분의 지방자

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공사 ․ 공단 CEO 이행실 평가를 책임경 체제 확립, 경

의 효율성 공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7년도에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서 시행한 CEO 이행실 평가의 지표(

도시개발공사사례: ①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②고객만족증진, ③경 신 추

진, ④공기업 정책 수, ⑤경 수지개선, ⑥개발사업/주택건설/ 사업의 효율 추

진, ⑧환경사업 효율화 신규사업 정상추진)를 가지고는 앞에서 제시한 CEO 이행

실평가의 목 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CEO 이행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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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기 체의 실 에 기반한 지표는 가 지양하고

CEO의 경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CEO의 경 리더십을 측정하는데 요한 기 이되고 있는 비 과 략 등에 련된

평가지표가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 

3. 평가지표

어떠한 평가제도든 평가결과를 수치화하기 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가 치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

공기업 이행실 평가의 지표체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쟁 은 과연 제시되고 있는

지표가 평가의 목 에 합한 것들인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 치 부여는 한 방법을 통하여 하게 배분되었는가 등이 논

란의 상이 된다. 

우선, 평가지표가 이행실 평가의 목 인 책임경 구 , 경 효율화, 경쟁력 강

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선할 이 많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역

시 지방공사 ․ 공단의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의 2008년 지표체계는 2007년

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개선된 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표 4-1> 참조). 특히, 행정

안 부 지방공기업 경 평가의 결과를 반 하는 지표는 이행실 평가의 목 을 어느

정도 반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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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시설 리공단의 CEO 이행실 평가 지표체계 비교( 시)

2007년도 2008년도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1. 완벽한 하수처리로 깨끗한 수질환경

선도

 2. 시민이 행복한 체육시설 리 운

 3. 화장 심의 미래지향 장사문화

확산

 4. 쾌 하고 안 한 도시기반시설 리

   고객만족 증진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2. 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책임경 구

 1. 경 신 조직역량 강화

 2. 노사화합문화 정착

 3. 이사회 운 의 내실화

   경 수지 개선

 1. 년 비경 수익증 (시세입기 )

 2. 년 비 자체역량 활용을 통한

   산 감 실

 3.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안정 인 시설운

 1. 시설의 안 검 강화

 2. 시설에 한 정비 시행

   경 평가체계 확립

 1.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정부정책 수

 1. 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1. 완벽한 하수처리로 깨끗한 수질환경

선도

 2. 시민이 행복한 체육시설 리 운

 3. 화장 심의 미래지향 장사문화

확산

 4. 쾌 하고 안 한 도시기반시설 리

   고객만족 증진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2. 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책임경 구

 1. 경 신 조직역량 강화

 2. 노사화합문화 정착

 3. 이사회 운 의 내실화

   경 수지 개선

 1. 년 비경 수익 증 (시세입기 )

 2. 하수처리장 부산물 재활용 목표 리

 3.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안정 인 시설운

 1. 시설의 안 검 강화

 2. 시설에 한 정비 시행

   경 평가체계 확립

 1.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정부정책 수

 1. 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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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표의 성격과 련된 쟁 은 과연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어떠한 비 으

로 구성할 것인가에 한 것이다. 계량지표의 비 이 커지면 평가의 개 성이 높이지

는 반면에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경 개선의 시사 을 얻는 부분에 해서는 다소

단 이 될 수 있다. <표 4-2>는 역시 지방공사 ․ 공단의 사장 이사장의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의 지표성격에 한 2007년과 2008년의 것을 비교한 것이다. 

도시개발공사는 평가지표의 수가 2007년 18개에서 20개로 늘어났지만 계량 비계

량지표 간의 비율이 50:50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철도공사와 시설 리공단의

경우는 2년간 지표의 수에 있어서 변화가 없으며, 비계량지표가 상 으로 낮게 구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2007년 지방공사 ․ 공단 CEO 이행실 평가 지표성격 비교

구 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 리공단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총계 18개 18개 18개 20개 17개 17개

계량지표 11개 12개 9개 10개 13개 12개

비계량지표 7개 6개 9개 10개 4개 5개

셋째, 평가지표의 가 치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쟁 은 가 치(배 )를 어떠

한 과정으로 산출되었는가 그리고 평가지표의 요도에 따라 가 치가 하게 배

분되었는가에 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역시의 경우 시장과 3개 공사 ․ 

공단의 사장 이사장과의 경 성과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CEO들이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한 이행실 평가의 지표에 한 가 치를 <표 4-3>과 같

이 제시하 다. 7개의 지표 에서 ‘책임경 구 ’이 25 으로 가장 많은 수

가 부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 수지 개선’ 항목이 15 , 그리고 나머지에 10

씩 부여되었다. 그러나 2008년 부터는 지방공기업의 경 환경과 정책환경에 있어

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걸맞게 지표의 가 치를 개선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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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2008년 지방공사 ․ 공단 CEO 이행실 평가 지표의 가 치

경 목 표
가 치(배 )

도시철도 도시개발 시설 리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20 20 20

   고객만족 증진 10 10 10

   책임경 구 25 25 25

   경 수지 개선 15 15 15

   안 운행 리체계 구축 10 10 10

   경 평가체계 확립 10 10 10

   정부정책 수 10 10 10

계 100 100 100

4. 평가 차 방법

지방공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에서 평가 차와 평가방법에

련한 쟁 은 평가단의 효율 운 과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를 어떻게 용할 것인가

등에서 있을 수 있다. 우선, 평가단의 효율 인 운 을 하여 평가매뉴얼을 작성하

여 최 의 회의 시에 배부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이러한 평가매뉴얼에는 최소한도 CEO 이행실 평가의 개요(평가의 지표체

계, 평가에 있어서 측정 방법, 평가단의 구성 운 가이드, 평가결과의 활용, 실

보고서 작성 기 등), 공사 ․ 공단별 평가지표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공사 ․ 공단 사장 이사장의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성지표는 평가, 단

계별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내용의 객 성을 기 으로 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한

다.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 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

에 해서 개별 으로 평가 는 단계별평가의 방법을 용하여 득 을 구한 후

항목별 득 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 을 계산하며,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

평가내용 각 항목에 해서 개별 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내용 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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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평가 는 단계별평가를 용한다. 정량지표는 과거실 , 추세 등을 고려

하여 기 목표에 따른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원칙 으로 ① 목표부여(A), ② 목

표부여(B), ③ 추세치 평가 ④ 목표 실 방법 지표성격에 가장 부합된다고 단

되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표 4-4> 정량지표 평가방법 비교

평가방법 평가방법 개요 비 고

①목표부여

(A)

당해연도 실 과 최 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 목표의 차이로 나 어 측정하되, 최 목표와 최

고목표는 기 치( 년실 )에 일정비율을 감안하여

설정

※ 산식 :  (실 -최 목표)/(최고목표-최 목표)

 * 최고목표 : 기 치( 년실 )×110%

 * 최 목표 : 기 치( 년실 )× 50%

②목표부여

(B)

당해연도 실 과 최 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 목표의 차이로 나 어 측정하되, 최고․최 목표

는 5년간 표 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 산식 :  (실 -최 목표)/(최고목표-최 목표)

 * 최고목표 : 기 치( 년실 )+(1×과거 5년표 편차)

 * 최 목표 : 기 치( 년실 )-(5×과거 5년표 편차)

③추세치

회귀분석을 활용, 표 치(기 치)와 표 편차를 구하

고, 실 치가 표 치로부터 어떤 확률범 내에 있는

지 평가

 * 실 치가 표 정규분포상 상 10%이상 득 확

률 구간을 S등 으로, 하 10%미만 득 확률

구간을 E등 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간 구간은

각각 20% 확률 구간으로 4등분(총6등분)

④표 실
해당 공기업이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

가, 제시된목표의 정성여부를함께평가(총 의 30%)

평가 상 과거 실

치가 없는 경우(신

설 공기업의 경우)

자료:행정안 부(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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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평가운 과 결과활용에 따른 쟁

1. 평가시기 일정에 따른 쟁

지방공사 ․ 공단의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의 시 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

안 부의 지방공기업 경 평가의 일정과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는가

가 문제가 된다. 컨 , 행정안 부의 지방공기업 경 평가의 일정은 매년 1월 [경

평가실시계획] 심의․확정 정부업무평가 원회 제출을 시작으로 8월에 정부업무평

가 원회에 [경 평가 실시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치게 된다. 따라서 개

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 부의 지방공기업 경 평가의 일정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

는 것이 일반 인 상이다. 역시의 경우는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

월 28일에 시작하여 12월 9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 회의 •평가방법 설명,평가 원별 평가항목 분담

•경 실 보고서,증빙자료,평가메뉴얼,참고자료 등 배부(11.28)

서 면 평 가 •평가 원별 배부자료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평가측정은 평가메뉴얼 활용(11.28～12.2)

장 평 가 •허 ․오류 여부 등 장 확인(기 별 1일)

•평가시 도출된 문제 의 조정(평가단 회의)(12.3～12.5)

[그림 4-1] 이행실 평가 차

자료: 역시(2008:2)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사 ․ 공단 CEO 이행실 평가의 지표로 행정안 부

지방공기업 경 평가의 지표인 ‘고객만족 증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실

평가의 시 은 지방공기업 경 평가가 완 히 종료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평가기간은 평가의 내실을 하여 피평가 기 의 실 보고서 비와

평가단의 평가방법의 숙지를 해 충분히 할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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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같이, 이행실 평가 기간이 10일 남짓 배정되어 있는 것은 평가단 수를 감안

할 때, 평가의 부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평가주기에 있어서 지방공사 ․ 공단 CEO 이행실 평가는 매년 실시하여 결과를 연

임 연 지 율에 반 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주기와 련하여 행정안 부의 지방

공기업 경 평가를 매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CEO 이행실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가 문제가 된다. 지방공기업은 경 평가제도를 제외하면 경 상태에 해 문

인 검과 진단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다. 물론 자치단체의 감독, 감

사, 앙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 등 다양한 수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다양

한 평가의 유형은 각각 평가의 목 을 달리한다(신렬, 2006: 68). 따라서 CEO의 이해

실 평가의 주기는 임기기 과 일치시켜 이의 평가결과는 연임의 자료로만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평가결과 활용에 따른 쟁

1) 평가보고서의 내용

어떤 평가이든 평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최종산출물은 평가보고서 이며, 이는 평가

주체와 평가 상 기 의 의사소통의 산물이다. 한 지방공기업 경 평가의 목 이

평가 상기 의 경 개선에 기여하는데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다른 어떤 평가 못

지않게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요하다고 본다(신렬, 2006: 68). 이와 같은 평가결과보

고서의 효과는 지방공사 ․ 공단의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 평가 결과보고서와 련된 쟁 의 하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결과보

고서의 질 수 을 높여 지방공기업의 경 개선을 유도하는가 하는 것이다. 평가결

과보고서의 질 향상을 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나, 가장 요한 것은

평가보고서의 거틀을 체계 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행실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단에게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결과보고서가 실질 으로 경 개선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개선할 을 가지고 있다. 우선, 평가결과보고서의 형식에 있어서 단

순한 일의 형식이 아닌 책자의 형식으로 출 하여 각 해당 지방공기업의 경 신

담당부서에서 지속 으로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평가결과보고서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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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실 보고서’의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컨 , 행정안 부의 지방공기업 경 평가 결과보고서 각 기 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한 100-200쪽 분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공사 ․ 공단이 제출하는 이행

실 보고서도 최소한 50쪽 이상의 분량으로 편성되어 있다. 셋째, 보고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역시의 경우는 이행실 평가의 개요, 평가결과 개선방안, 평가결

과분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결과보고서가 지방공기업의 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해서는 평가에서 나타는 문제 에 한 명확한 진단과 개선방안 등에

해 평가단의 문가 식견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경

개선을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역을 해야 하는가와 향후 평가계획에 수록

해야할 과제에 해 가감 없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평가등

평가 상기 에 있어 등 부여는 곧 성과개선 노력에 한 보상이며, 이로

인해 평가 상기 은 평가등 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신렬, 2006: 69). 지방

공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의 등 부여와 련하여 쟁 이 되고 있

는 것은 등 의 수와 각 어떠한 기 ( , 상 )으로 평가 상에 한 등 을 부

여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행정안 부가 주 하는 지방공기업 경 평가에서의 등 은 2006년도 평가

분까지는 5등 [가(10%)-나(30%)-다(40%)-라(15%)-마(5%)]으로분류하여평가군내의

체 평가 상 지방공기업을 평가결과의 수에 따라 상 으로 배분하는 형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2007년 경 평가부터는 3등 (우수: 90 이상, 보통: 80 이상, 

미흡: 80 미만)으로 등 수를 축소하고 평가결과 지방공기업별 득 에 따라

으로 등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 었다. 한,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 이행

실 평가에서의 등 은 <표 4-5>의 역시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 을

5단계로 나 고 목표달성율에 따라 인 방법으로 등 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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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역시 지방공기업 CEO 이행실 평가 등 부여기

달성율 95%이상 9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등 S A B C F

평가등 을 으로 하느냐 아니면 상 으로 하느냐는 평가 상의 수와 평가

지표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달리 용될 것이다. 평가 상의 수가 많고, 평가의 지표

와 척도가 동일할 경우는 등 을 상 기 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보다 장 이 있

으며, 반 의 경우는 기 에 의해 등 을 부여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 

평가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 산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 에

각 등 별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강제 으로 등 을 배분하는 방식이 보다

장 이 있다고 하겠다. 

3) 인센티

지방공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의 결과는 성과인센티 , 연 조

정, 그리고 연임 는 해임조치의 기 으로 일부 활용하게 된다. 성과 인센티 의 경

우 매년 12월 보수지 시에 지 율을 기 으로 차등 지 하게 된다. 기본연 의 경우

부분 으로 결과확정시의 연도분부터 인상 는 삭감의 소 용된다. 컨 , 2006

년도 실 에 하여 2007년도 평가결과는 연 조정 사유가 발생하 을 때에 2007년

도 연 부터 소 용하여 조정차액을 조정하게 된다. 부분 이긴 하나 연임 해임

의 조치로서 연임의 경우 연임보장 사유발생 후 임기만료시에 용되고,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공사 ․ 공단의 사장(이사장) 

경 성과 이행실 평가 경에 따른 인센티 와 련된 쟁 으로서는 과연 행정안 부

가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경 평가결과을 어느정도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

고 이행실 평가 결과를 어떤 우선순 로 연임 해임의 기 을 용할 것인가에

한 것이다. 후자에 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동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실 평가 결과를 연임 해임의 기 으로 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그 순

는 가장 후순 로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크게 없는 것으

로 보인다. 즉, 지방공기업 제58조(임원의 임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 성과에 따라 임기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심시킬 수 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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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이행실 평가, 경 평가, 사장의 엄무성과 평가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이와 련하여 용순 는 동시행령 제56조의 2(사장의 연임

는 해임의 기 )에서 규정한 “사장의 연임기 는 해임기 을 용함에 있어서 법

제78조 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경 평가결과

법 58조의 2에 따른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결과의 순으로 용한다”라는 규정

에 의하여 최 후순 에 치하고 있다. 

이행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인센티 의 제공과 련하여 가장 큰 쟁 이 되는 것

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 연 액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장 이사장

의 성과 지 범 를 어느정도 반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본 연 액의 조정에

있어서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의 결과는 아주 이다. 그러나 후자의

성과 지 율과 련하여는 행정안 부의 지방공기업 경 평가의 결과와 별개로 결

정하기 어렵고 어떤 비율로 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련하여 행정

안 부의 지방공기업 경 평가편람에 의하면, 사장(이사장) 임․직원의 인센티 성

과 의 지 율의 기 을 <표 4-6>에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장(이상장)의 경우는

경 평가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사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지 률 범 의

±20% 범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임․직원의 경우는 행정안 부가 제시한

성과 지 률 범 의 ±30% 범 내에서 구체 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의 이행실 평가 결과를 성과 인센티 에 반 할 경우는 동

편람에 근거하여 ±20%를 평가등 별로 하게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6> 지방공기업 경 평가 결과에 따른 기 성과 지 률

경 평가 등 우 수 보 통 미 흡

성과

지 률

사장 350% 과 ~ 750%이하 150% 과 ~ 350%이하 0 ~ 150%이하

임원 300% 과 ~ 450%이하 150% 과 ~ 300%이하 0 ~ 150%이하

직원 200% 과 ~ 300%이하 100% 과 ~ 200%이하 0 ~ 100%이하

주) 과  = 월 본  × 지

료: 행 안 (200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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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결과의 공개

지방공사․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의 차 방법에 한 사항은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나, 이행실 평가 결과의 공개에 하여

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경 성과계약의 차 방법은 지방공기업법 시

행규칙 제23조의 2(경 성과계약의 방법 차 등)에의 규정에 의해 지역주민에게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즉, 경 성과계약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

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며 사장(이사장)은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 성과계약에 과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에는 ① 계약당사 계약기

간, ② 연 액, ③ 사장의 경 목표 권한, ④ 경 성과계약 이행실 의 평가 기

에 한 사항, ⑤ 경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 ․ 제재 는 불이익의 내용에 한 사

항 등이다. 

이행실 평가 결과의 공개와 련하여 쟁 이되고 있는 것은 가,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공개하여야 하는가에 한 것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쟁 을 풀

어가기 해서는 행정안 부의 지방공기업 경 평가 결과의 공개에 하여 지방공사

․ 공단 CEO의 이행실 평가 결가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경

평가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평가 상기 , 평가지표 등이 포함된 경 평가의 실

시 개요, 지방공기업 유형별 평가결과, 그리고 평가년도 경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방공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의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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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사후 리에 따른 쟁

1. 이행실 평가제도 운 에 한 사항

지방공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는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이만 이 제도운 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 을 어떻게

진단하고 개선하느냐가 요한 과제 의 하나이다. 지방공기업 경 평가의 경우에도

평가가 종료되고 마지막 단계는 당해 연도의 평가에 한 자체 검과 이 경험을 토

로 차년도 경 평가를 한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이를 차년도에 반 하는 것이

다. 이것은 경 평가 매년 시행된다는 에서 경 평가의 수 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요한 작업으로 단된다(신렬, 2009: 51). 한, 행정안 부의 지방공기업 경 평가

제도 역시 매년 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을 도출하여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으

나, 평가단의 운 이 시간 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 인 제도개선 과제를 도

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제도개선과 련된 쟁 은 크게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객 성 문성 증 방

안, 평가 상과 평가주체와의 효율 인 의사소통 방안, 목 에 부합하는 평가지표의

선정 가 치에 한 개선방안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출하느냐 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에 한 것이다. 부분의 경우 제도 개선방안은 학술용역을 통해서 안을 찾

아내는 것이 일반화된 상이긴 하지만, 지방공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제도의 경우 학술 인 연구결과물 보다는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단과 피평가 기

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워크 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따라서 평가종료 이후 경 평가단의 제도개선을 한 워크 그리고 평가 상

기 의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 으로 의사소통을 한 장치를 마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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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실 평가의 개선조치에 한 리

지방공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해서, 평가

의 궁극 인 목 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모든 평가가 그러하듯이 이행실 평가 역시

이 평가를 통해서 경 상의 개선 을 발견하여 선진화된 경 시스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목 이다. 평가과정에서 경 실태 반에 한 기 별 성과를 분석하여 경

개선을 통한 기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의 운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을 보완하

여 공사ㆍ공단의 효율 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분의 평가 결과 보

고서에서는 평가 상기 별로 경 상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평가에서는 이러한 개선도에 한 평가의 요성을 간과하

는 경향이 있다.

지방공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결과의 개선사항에 한 사후

리를 한 주요 쟁 은 평가년도의 경 개선 사항에 하여 차년도 이행실 평가에

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지방공사 ․ 공단 사장(이사

장)에 한 2008년도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공기업별로 다양한 경 개선 과제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의 경 성

과계약서에서는 이것을 평가하는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행실 평가의 결

과보고서에서 제시된 각 지방공기업들의 경 개선 조치내용의 철 한 사후 리를

해서 지표별로 제시된 개선사항에 한 반 도를 차년도 평가에서 지표화 하는 방

안을 검토해볼필요가 있다. <표 4-7>,  <표 4-8>, 그리고 <표 4-9> 등은 역시

2007년도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에서 제시된 각 지방공기업별 경 개선 과제들

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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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도시공사의 경 개선 사항

 지 표 명 경 개선 사항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 임 아 트 리개선을 해 2007~2010년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으며, 입주민 삶의 질 개선을 해

무지개 로젝트를 운 하고 있으나, 임 아 트 리개선

도를 단순히 노후시설 교체에 국한하지 말고 삶의 질 개선

과 직 연계될 수 있는 지표 리가 요

고객만족 증진

- 무지개 로젝트와 련된 실 을 나열하기보다 구체 인

성과평가를 실시 할 필요가 있으며, VOC, SMS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시민 심서비스를 보다 고차원 으로 발 시킬

필요가 있음

경 신 추진

- 합리 인 보수체계 연 조정은 좀더 개선ㆍ보완이 필

요하며, 창의 아이디어 제안실 은 실무에 용하여 효

과를 창출한 것만 평가에 반 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 정책 수
- 유 휴가 경조사 목 의 특별휴가 외에 “탈상휴가”를

특별휴가로 운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경 수지 개선
- 제시된 재무재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재표로 체

개발사업, 주택건설, 

사업의 효율

추진

- 기술개발 노하우 실 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되며, 

동물원 특성화 운 라워랜드 조성실 은 보

통수 임

환경사업 효율화

신규사업 정상추진
비계량 평가의 명확한 기 이 없어 실과 괴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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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도시철도공사의 경 개선 사항

 지표명 경 개선 사항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 열차 정시성에서 5분 이상 열차지연 회수를 12건 이하로 목표치

를 설정 하 으며, 실제 5분 이상 지연된 건수는 5건이었으며, 

고객안 성 확보 목표치는 20건 이하인데, 실 치는 12건으로

목표 달성하 으나, 열차 정시성 고객 안정성 확보의 경우 목

표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객만족 증진

- 고객만족도 수는 목표를 과달성하 으나, 목표치에 한 재

검토가 필요하고, 고객만족 종합 장기계획을 체계 으로 수립

하고 계획 비 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VOC, CRM 등과 같은 고도의 고객만족경 시스템의 도입과 고

객만족과 BSC와의 연계 등을 체계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경 신 추진

- 조직진단 개편실 이 미흡함

- 창의 아이디어 제안 사례를 실무에 용과 실제 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 인 리ㆍ노력이 필요

공기업 정책 수

- ’07년도 인건비를 년도 비 2%이내에서 인상토록 지침이 통

보되었으나, 기 율을 과하여 인건비를 인상하 으며, 연차수

당 지 에 있어 지 기 이 법정 월정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미달된 174시간을 용하고 있음

안 운행체계

확립

- 종합 안 리 비용에 한 비용/효과분석 등의 체계 인 리

와 노력이 더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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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설 리공단의 경 개선 사항

 지표명 경 개선 사항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 2009년 국체 비 한밭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 충무

체육 지붕보수에도 불구하고 년 비 이용객수가

14.9% 증가하 으나, 한밭운동장의 경우 수 장 월회원수

가 감소하 고,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승마장 이용객수가

감소하 으므로 이에 한 체계 인 리가 필요한 실정임

고객만족 증진

- 고객만족도 목표치를 단순히 년도 수로 설정하는 방식

을 지양해야 하며, 고객만족도 종합 장기계획을 수립하

여 운 하 으나, 계획에 한 평가가 보다 체계 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고객만족을 한 특수시책을 단순히 나열하기 보다는 기

효과 성과를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VOC, 

SMS서비스 등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경 신 추진

- 보수체계 특히 차등 인 성과 제도의 개선ㆍ보완이 필요

- 시민 제안제도를 실시한 것은 정 임

- 창의 아이디어 제안은 실제 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리

ㆍ노력이 필요

사업비 감운

- 목표치가 실 으로 달성 가능한 최 치 는지 검토가 필

요하고, 목표치가 실 으로 달성 가능한 최 치라면 목

표의 과달성은 어렵다고 단됨

체육시설 활성화 - 목표치를 무 낮게 책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함

안정 인 시설운
- 시설의 안 검 정비시행에 있어 산의 감 기술

수 의 향상을 한 체계 인 리와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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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공사·공단 CEO 경 성과계약제의

실증분석 정책방안

제1 자료수집 분석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이원 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분석을 하여 5개 역(경 성과계약제의 필요성, 도입의 효과성, 이행실

평가의 인식, 세부지표의 성평가, 응답자의 특성)에 하여 역시의 3개 공

사 ․ 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상으로 2009년 7월 27일~8월 4일 간 기업별 약

100매씩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 체 으로 309매가 회수되었으며 세부 으로는

<표 5-1>과 같다. 한,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의 7 지표에

한 가 치를 산정하기 하여 동기간 동안 지역에 거주하는 문가 100여명을

상으로 평가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18매가 회수되었으며, 이 단의 일 성(CR)이

10%를 넘는 3개를 제외하고 15매를 분석의 상으로 하 다. 

<표 5-1> 설문회수결과

(단 :명,%)

구 분

성 별

(%)

연 령 별

(%)

임직원별

(%)

련업무경험

(%)

남 여 30세이하 30 40 50 60세이상 임원 직원 유 무

도시철도공사
(105)

87
(82.9)

18
(17.2)

14
(13.3)

36
(34.3)

39
(37.1)

15
(14.3)

1
(1.0)

3
(2.9)

102
(97.1)

24
(22.9)

81
(77.1)

도시공사
(102)

91
(89.2)

11
(10.8)

4
(3.9)

29
(28.4)

59
(57.8)

9
(8.8)

1
(1.0)

3
(2.9)

99
(97.1)

13
(12.7)

89
(87.3)

시설 리공단
(102)

87
(85.3)

15
(14.7)

1
(1.0)

39
(38.2)

40
(39.2)

20
(19.6)

2
(2.0)

3
(2.9)

99
(97.1)

36
(35.3)

66
(64.7)

총계
(309)

265
(85.8)

44
(14.2)

19
(6.1)

104
(33.7)

138
(44.7)

44
(14.2)

4
(1.3)

9
(2.9)

300
(97.1)

73
(23.6)

236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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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설문지 평가지 한 2원 인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5-1]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거틀로써, 이는 설문 평가조사를 통하여 결

과물을 산출하는 3단계(투입-자료분석-산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역시 3개

지방공사 ․ 공단의 임직을 상으로 한 설문지는 각각의 항목에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했으며, 3개 공기업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crosstab)을 변행

실시하 다.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을 상으로 2009년 역시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에서 용한 공기업별 평가항목(지표)의 성 평가에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투 료분석 산출

직원들  반적 식

(3개 역) 
빈 분석 시사점 및 개선점

평가항목  적절성

(3개 공사 ․ 공단)
빈 분석 세부지표 확정

특성별 비

(3개 변수)
차분석 련성

제  목적

(3개 소)
AHP 중  

지표  가중치 평가

(7개 소)
AHP 지표  가중치

[그림 5-1] 실증분석의 거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에 용한

가 치의 산출은 지역 문가 집단을 상으로 했으며, 평가지를 가지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가 치에 한 평가와 더불어 문가들을

상으로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도의 도입 목 인 책임경 체제 확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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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 제고, 경쟁력 제고 등에 하여 요도에 해서도 함께 평가하도록 의뢰

하 다. 일반 으로 AHP를 사용하기 하여는 목 -기 - 안으로 이어지는 구조모

형을 설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평가의 기 은 생략하고 목 의 요도와 가 치만을 산출하기 한 구조모형을 [그

림 5-2]와 같이 설계하 다. AHP에서 집단의 평가치를 종합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가 있는 바, 첫째는 평가자들의 의견을 토의와 투표를 통하여 결집하고 이를 근거로

단일 비교행렬을 작성하는 “그룹평가방법”과 집단이 행한 각각의 비교행

렬을 수집하고 집단 체의 평가치를 수치통합하여 가 치를 구하는 “수치통합방

법” 이다. 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많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

에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는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조근태 외, 2005: 89-94). 수치

통합방법에서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가 작성한 비교행렬을

계산하여 최 고유치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를 구한 다음 각 항목에 한 체 평가자

의 고유벡터 값들을 산술평균하여 통합된 가 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도

입

목

경 성과계약제의 요도

책임경 체제 확립 경 의 효율성 제고 공기업 경쟁력 제고

평

가

지

표

의

가

치

이행실 평가지표의 가 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차질없는공공서비스제공,②고객만족증진,③책임경 구 ,④경 수지개선,

⑤안정 인시설운 ,⑥지방공기업경 평가결과,⑦정부정책 수

[그림 5-2] AHP를 한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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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석결과 해석

여기서는 역시 3개 지방공기업 임직원 지역내 문가들을 상으로 실시

한 설문 평가 조사를 바탕으로 실증 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게 된다. 실증 분석

의 내용은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에 한 필요성, 이의 효과성, 이행실 평

가에 한 평가, 이 제도가 추구하는 목 의 요성에 한 우선순 , 그리고 이행실

평가에서 용한 평가지표에 한 가 치 산정 결과와 그 함축된 의미를 해석하고

자 한다. 

1.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의 필요성

3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을 상으로 CEO의 경 성과계약제도가 필요한가에 한

질문에서 응답 상 309명 에 필요하다(매우 필요한, 필요함)고 응답한 임직원은

125명(40.4%)이고,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응답자는 123명(39.9%)이 응답하 다(<표

5-2>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로 비추어 볼 때, 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사 ․ 공

단의 임직원들은 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도’의 필요

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1993년부터 시행하

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와 CEO 경 성과계약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요한가라는 질문에 하여 응답자 309명 에 62.1%에 해당하는 192명은 ‘지방공

기업 경 평가제도’가 요하고 평가했으며, 8.1%인 25명만이 CEO 경 성과계약제

도가 요하다고 평가하여 후자의 제도에 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표

5-2> 참조). 

<표 5-2> CEO 경 성과계약제의 필요성 유사제도와의 비교

(단 :명,%)

구분

 CEO 경 성과계약제의 필요성 경 평가제도와의 비교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불필요
불필요함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

 동 등 경 성과계약제

빈도(%) 16(5.2) 109(35.2) 61(19.7) 100(32.5) 23(7.4) 192(62.1) 92(29.8) 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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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도의 필요성과 경 평가제도와의 비교에 한 공

기업유형별 교차분석의 결과는 <표 5-3>과 같이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

계약제의 필요성에 하여 체 으로는 40.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필요성에

하여 시설 리공단의 임직원들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

들은 30.5%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행정안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와 CEO 성과계약제도를 비교했을 때, 3개 공사 ․ 공단의 임직원들은 모

두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가 더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철도

공사 임직원을 상으로 한 응답자 105명 에 무려 66.7%인 70명이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가 보다 더 요하다고 응답하여 CEO 경 성과계약제를 가장 불신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가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

보다 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 한자리 수에 불과한 8%내외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CEO 경 성과계약제의 필요성 유사제도와 공기별 교차분석

(단 :명,%)

구분

 CEO 경 성과계약제의 필요성 경 평가제도와의 비교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불필요
 
불필요함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

 동 등 경 성과계약제

도시철도 2(1.9) 30(28.6) 21(20.0) 46(43.8) 6(5.7) 70(66.7) 20(26.7) 7(6.7)

도시공사 5(4.9) 39(38.2) 19(18.6) 29(28.4) 10(9.8) 57(55.9) 35(34.3) 10(9.8)

시설 리 9(8.8) 40(39.2) 21(20.6) 25(24.5) 7(6.9) 65(63.7) 29(28.4) 8(7.6)

2.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 도입의 효과성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를 도입한 후 책임경 체제 구축, 경 의 효율성

제고,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 경 개선의 기여도 등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

해본 결과, 체 으로 효과가 있었다(아주 그 다, 그 다)는 응답이 그 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서 4개 분야 모두 높게 나타났다(<표 5-4> 참조). 따라서 의 3개 지방

공사 공단의 임직원들은 체 으로 CEO 경 성과계약제의 효과에 하여 체 으

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공기업 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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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여도에 한 정 인 평가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의 효과성

(단 :명,%)

구 분 아주 그 다 그 다 보통 아니다  아니다

책임경 체제 9(2.9) 92(29.8) 136(44.0) 56(18.1) 16(5.2)

경 효율성 9(2.9) 96(31.1) 133(43.0) 59(19.1) 12(3.9)

기업경쟁력 7(2.3) 101(32.7) 125(40.5) 66(21.4) 10(3.2)

경 개선 10(3.2) 110(35.6) 128(41.4) 53(17.2) 8(2.6)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의 효과성에 하여 체 으로 정하는 측면이

있으나, 3개의 지방공기업 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들은 나머지 공기업에

비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시설 리공단의 임직원들이 CEO 경 성과

계약제 도입의 효과성에 해서 보다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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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의 효과성 교차분석

(단 :명,%)

구 분
아주

그 다
그 다 보통 아니다

 

아니다

책임경 체제

도시철도 0(0.0) 18(17.1) 49(46.7) 31(29.5) 7(6.7)

도시공사 3(2.9) 33(32.4) 48(47.1) 13(12.7) 5(4.9)

시설 리 6(5.9) 41(40.2) 39(38.2) 12(11.8) 4(3.9)

경 효율성

도시철도 1(1.0) 16(15.2) 53(50.5) 32(30.5) 3(2.9)

도시공사 4(3.9) 34(33.3) 45(44.1) 14(13.7) 5(4.9)

시설 리 4(3.9) 46(45.1) 35(34.3) 13(12.7) 4(3.9)

기업경쟁력

도시철도 1(1.0) 17(16.2) 55(52.4) 30(28.6) 2(1.9)

도시공사 2(2.0) 38(37.3) 38(37.3) 21(20.6) 3(2.9)

시설 리 4(3.9) 46(45.1) 32(31.4) 15(14.7) 5(4.9)

경 개선

도시철도 1(1.0) 24(22.9) 52(49.5) 26(24.8) 2(1.9)

도시공사 5(4.9) 36(35.3) 44(43.1) 14(13.7) 3(2.9)

시설 리 4(3.9) 50(49.0) 32(31.4) 13(12.7) 3(2.9)

3.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 이행실 평가에 한 인식

이행실 평가는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의 핵심 인 요소로 기능하게 되는

데, 이의 평가를 통해서 경 성과계약의 내용에 한 이행여부 달성도를 확인하게

된다. 이행실 평가를 추진하기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

는데, 평가단으로 할 문가는 체 으로 당해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 인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09명 105명(34.0%)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단의 에 있어서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지

역의 외부 문가 는 국 인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시설 리공단 임직원들

은 자치단체공무원을 포함한 지역의 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그리고 도시철도공

사의 임직원들은 국 인 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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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이행실 평가단의 방법

(단 :명,%)

설 문 내 용

빈 도

도시

철도

도시

공사

시설

공단
합계

평

가

단

구

성

①지역내 외부 문가 집단으로만 구성
23

(21.9)

32

(31.4)

27

(26.5)

82

(26.5)

②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지역내 문가 집단
18

(17.1)

26

(25.5)

42

(41.2)

86

(27.8)

③ 국 인 문가 집단으로 구성
49

(46.7)

31

(30.4)

25

(24.5)

105

(34.0)

④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 인 문가 집단
11

(10.5)

11

(10.8)

6

(5.9)

28

(9.1)

⑤기타
4

(3.8)

2

(2.0)

2

(2.0)

8

(2.6)

평

가

원

수

①공사 ․ 공단 별 3~5인
24

(22.9)

29

(28.4)

36

(35.3)

89

(28.8)

② 체 으로 5~9인
67

(63.8)

54

(52.9)

61

(59.8)

182

(58.9)

③ 체 으로 15인 이상
12

(11.4)

17

(16.7)

5

(4.9)

34

(11.0)

④기타
2

(1.9)

2

(2.0)

0

(0.0)

4

(1.3)

평

가

시

기

①지방공기업 경 평가 이
4

(3.8)

8

(7.8)

14

(13.7)

26

(8.4)

②지방공기업 경 평가와 동시
54

(51.4)

47

(46.1)

35

(34.3)

136

(44.0)

③지방공기업 경 평가 직후
21

(20.0)

20

(19.6)

20

(19.6)

61

(19.7)

④지방공기업경 평가와상 없이매년11-12월사이
25

(23.8)

27

(26.5)

33

(32.4)

8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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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의 수에 해서는 3개 지방공기업 임직원 모두 5인~9인 정도가 당하다는

데 압도 인 지지를 표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들은 체 105명

에 무려 63.8%인 67명이 이행실 평가단의 수를 5인~9인으로 구성하는 것에 압도

인 지지를 표하고 있다. 반면에 시설 리공단 임직원들은 공사 ․ 공단별 3~5인

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5.3%나 지 하고 있다. 이행실 평가의 시

기에 있어서는 3개 지방공사공단 임직원들 부분이 행정안 부 주 으로 매년 실시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 평가’와 같은 때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 체 으로 44.0%의 응답자가 지방공기업 경 평가와 동시에 이행실 평

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있으나, 시설 리공단의 임직원들의 경우는

경 평가와 상 없이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이 특징

이다(102명 33명 32.4%).

이행실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에는 체 으로 반 하거나 부정 인 입장이 보

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행실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에 하여 반 의 의

견이 33%으로 찬성 31.7%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행실 평가를 CEO의 임기와

통일하여야 한다는 것에 해 체 으로 59.2%가 찬성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고 하겠다(<표 5-7> 참조). 그리고 이행실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CEO에 한 해임

연임 기 으로 활용하는 것에 하여 41.1%가 찬성의 입장으로 가지고 있다. 

<표 5-7> 이행실 평가의 운 방법 결과반 에 한 인식

(단 :명,%)

구 분 극 찬성 찬성 보통 반  극 반

매년단 5(1.6) 93(30.1) 109(35.3) 85(27.5) 17(5.5)

CEO 임기와 통일 20(6.5) 163(52.8) 87(28.2) 34(11.0) 5(1.6)

해임연임기 9(2.9) 118(38.2) 93(30.1) 79(25.6) 10(3.2)

한, 이행실 평가의 운 방법 결과반 에 하여 3개 지방공기업 임직원간에

차이가 있는바,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하는가에 하여 도시철도 임직원의 72.5%가

반 하는 부정 인 입장으로 보 다. 반면에 시설 리공단의 임직원들은 36.3%

가 매년평가는 것에 하여 찬성을 하는 정 인 입장으로 보여 조를 이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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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행실 평가의 주기를 CEO의 임기와 일치시켜야 하는가에 하여 3개 지방공기

업의 임직원들은 공히 찬성( 극찬성, 찬성)의 입장이지만, 특히 도시공사의 임직

원들 65.7%가 찬성을 하여 나머지 기 에 비하여 찬성하는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이행실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CEO의 연임 해임의 기 으로 하여야 하

는가에 하여는 체 으로 찬성의 입장이지만,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은 찬성과

반 의 입장이 비슷하고(35.3% : 34.3%), 도시공사 임직원의 50%가 찬성의 입장으로

다른 두 기 의 응답율과 비교된다(<표 5-8> 참조).  

<표 5-8>  이행실 평가의 운 방법 결과반 에 한 교차분석

(단 :명,%)

구 분 극 찬성 찬 성 보 통 반 극 반

매년단

도시철도 3(2.9) 23(21.7) 34(34.4) 40(38.1) 5(4.8)

도시공사 1(1.0) 34(33.3) 31(30.4) 30(29.4) 6(5.9)

시설 리 1(1.0) 36(35.3) 44(43.1) 15(14.7) 6(5.9)

CEO 임기와

통일

도시철도 8(7.6) 50(47.6) 32(30.5) 14(13.3) 1(1.0)

도시공사 4(3.9) 63(61.8) 20(19.6) 11(10.8) 4(3.9)

시설 리 8(7.8) 50(49.0) 35(34.3) 9(8.8) 0(0.0)

해임연임

기

도시철도 1(1.0) 36(34.3) 32(30.5) 34(32.4) 2(1.9)

도시공사 2(2.0) 49(48.0) 27(26.5) 19(18.6) 5(4.9)

시설 리 6(5.7) 33(32.4) 34(33.3) 26(25.5) 3(2.9)

4.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 이행실 평가 항목의 성

<표 5-9>는 2009년 도시철도공사의 사장과 시장과의 경 성과계약서에

제시되고 있는 경 성과목표이며 이행실 평가 시 이를 기 으로 목표달성도를 평가

하게 되어있는데, 109명의 임직원들을 상으로 평가항목의 성을 질문한 결과, 

체 으로 하다고 평가하 다. 그러나 운송인원의 증 (부 33.3%),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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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항 등 이행(부 36.2%) 등의 평가항목은 응답자의 1/3 이상이 부 하다고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평가항목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9> 도시철도공사 CEO에 한 이행실 평가 항목의 성

(단 :명,%)

경 목표별 평가 항목
부

빈도 % 빈도 %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1. 열차의 정시성 확보 104 99.0 1 1.0

 2. 열차운행 취소율 최소화 96 91.4 9 8.6

 3. 지하역사 공기질 법정기 치 수 100 95.2 5 4.8

 4. 수송인원 증 70 66.7 35 33.3

  고객만족 증진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94 89.5 11 10.5

 2. 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96 91.4 9 8.6

 책임경 구

 1. 경 신 조직역량 강화 94 89.5 11 10.5

 2. 노사화합문화 정착 101 96.2 4 3.8

 3. 이사회 운 의 내실화 76 72.4 29 27.4

 경 수지 개선

 1. 년 비경 수익증 (시세입기 ) 80 76.2 25 23.8

 2.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79 75.2 26 24.8

 3. 신규 수익사업 발굴노력 84 80.0 21 20.0

 안 운행 리체계

구축

 1. 안 리 책 수립 시행 102 97.1 3 2.9

 2. 동차 사고복구 훈련시실 93 88.6 12 11.4

 3. 고객안 성 확보 104 99.0 1 1.0

경 평가체계 확립  1.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88 83.8 17 16.2

 정부정책 수
 1. 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94 89.5 11 10.5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67 63.8 38 36.2

2009년 도시공사 사장의 경 성과계약서에 제시하고 있는 이행실 평가 항목

이 과연 한가라는 질문에 하여 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은 각 평가항목에

하여 85%이상 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부

13.7%), 택지건설 장의 안 검 강화(부 13.7%), 행정안 부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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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평가 수 반 (부 13.7%) 등의 항목에 하여는 상 으로 평가지표로서의

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표 5-10> 참조). 

<표 5-10> 도시공사 CEO에 한 이행실 평가 항목의 성

                                                               (단 : , %) 

경 목표별 평가 항목
부

빈도 % 빈도 %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1.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화에 기여 95 93.1 7 6.9

 2. 단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정상추진 98 96.1 4 3.6

3. 동물원 특성화 운 94 92.2 8 7.8

 4. 라워랜드 활성화 방안 93 91.2 9 8.8

 5. 환경사업 효율화 추진 98 96.1 4 3.9

고객만족 증진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96 94.1 6 5.9

 2. 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96 94.1 6 5.9

책임경 구

 1. 경 신 조직역량 강화 96 94.1 6 5.9

 2. 노사화합문화 정착 100 98.0 2 2.0

 3. 이사회 운 의 내실화 92 90.2 10 9.8

경 수지 개선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89 87.3 13 12.7

 2.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88 86.3 14 13.7

 3. 신규 수익사업 발굴노력 89 87.3 13 12.7

안 운행 리체계

구축

 1. 택지건설 장의 안 검 강화 88 86.3 14 13.7

2. 주택건설 장의 안 검 강화 89 87.3 13 12.7

 3. 져시설의 안 검 강화 88 86.3 14 13.7

4. 환경사업시설의 안 검강화 90 88.2 12 11.8

경 평가체계 확립  1.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88 86.3 14 13.7

정부정책 수
 1. 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97 95.1 5 4.9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93 91.2 9 8.8

시설 리공단 이사장의 경 성과계약서 상에 제시된 이행실 평가 항목의

성에 한 질문에 하여 임직원 부분은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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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그러나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에 한 평가항목은 체 응답자

102명 에 22.5%인 23명이 부 한 지표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년 비 고객

만족도 향상에 한 평가항목 역시 17.6%가 평가지표로서 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차년도 이행실 평가에서는 이러한 지표에 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표 5-11> 참조). 

<표 5-11> 시설 리공단 CEO에 한 이행실 평가 항목의 성

(단 :명,%)

경 목표별 평가 항목
부

빈도 % 빈도 %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1. 완벽한하수처리로깨끗한수질환경선도 102 100 0 0

 2. 시민이 행복한 체육시설 리 운 102 100 0 0

 3. 화장 심의 미래지향 장사문화 확산 96 94.1 6 5.9

 4. 쾌 하고 안 한 도시기반시설 리 95 93.1 7 6.9

고객만족 증진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84 82.4 18 17.6

 2. 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96 94.1 6 5.9

책임경 구

 1. 경 신 조직역량 강화 101 99.0 1 1.0

 2. 노사화합문화 정착 96 94.1 6 5.9

 3. 이사회 운 의 내실화 92 90.2 10 9.8

경 수지 개선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79 77.5 23 22.5

 2. 하수처리장 부산물 재활용 목표 리 91 89.2 11 10.8

 3.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85 83.3 17 16.7

안정 인 시설운
 1. 시설의 안 검 강화 99 97.1 3 2.9

 2. 시설에 한 정비 시행 99 97.1 3 2.9

경 평가체계 확립  1.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89 87.3 13 12.7

정부정책 수
 1. 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96 94.1 6 5.9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92 90.2 1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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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 이행실 평가 항목의 가 치

술한 바와 같이, 지역에 거주하는 문가 100을 상으로 지방공기업 CEO 성과

계약제가 추구하는 목 인 책임경 체제 구축, 경 의 효율성 제고, 공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요소에 해 어느 것이 어느 정도 요한지 평가하도록 의뢰하 다. 평가

지의 시는 [그림 5-3]과 같으며, 18명의 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하 다. 이러한 18

매의 평가지를 가지고 일 성 검증을 한 결과 일 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이

10%가 넘는 3매의 평가지를 제외하고 15개를 상으로 AHP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 다. 

A항
요 도

B항
높음 동등 높음

책임경 체제 확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 의 효율성 제고

책임경 체제 확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공기업 경쟁력 제고

경 의 효율성 제고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공기업 경쟁력 제고

[그림 5-3] AHP를 한 평가지( 시) 

<표 5-12>와 같이, AHP 분석결과 15명의 문가들은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

약제가 추구하는 목 으로 지방공기업의 책임경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요하

다고 평가하고 있으며(0.425), 다음으로 경 의 효율성 제고(0.365), 마지막으로 공기

업의 경쟁력 제고(0.210)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 3개 지방공기

업 임직원들이 평가한 CEO 경 성과계약제의 효과성에 한 평가와 사뭇 차이가 난

다. 컨 ,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의 도입의 효과가 있었는가에 하여

‘책임경 체제 구축’이 32.7%, ‘경 의 효율성 제고’가 34.0%,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35.0%, 그리고 ‘경 개선’이 38.8%가 정 인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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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의 목 에 한 요도

    요도

평가자
책임경 체제 확립 경 의 효율성 제고 공기업 경쟁력 제고 CR

A 0.082 0.368 0.550 0.08

B 0.279 0.649 0.072 0.06

C 0.649 0.279 0.072 0.06

D 0.279 0.649 0.072 0.06

E 0.143 0.429 0.429 0.00

F 0.066 0.467 0.467 0.00

G 0.649 0.072 0.279 0.06

H 0.081 0.731 0.188 0.06

I 0.743 0.194 0.063 0.07

J 0.733 0.199 0.068 0.09

K 0.731 0.188 0.081 0.06

L 0.649 0.279 0.072 0.06

M 0.455 0.090 0.455 0.00

N 0.429 0.429 0.142 0.00

O 0.429 0.429 0.142 0.00

집단종합 0.425* 0.365 0.210

*0.425 = (0.082+0.279+0.649+0.279+0.143+0.066+0.649+0.081+0.743+0.733+0.731+0.649+0.455+0.429+0.429) / 15

2009년도 역시 공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에서 공통 으

로 용한 7 평가항목(지표)에 하여 AHP를 이용하여 가 치(배 )를 산출하 다. 

각 지표에 한 가 치는 ‘책임경 구 ’이 0.216, ‘고객만족 증진’이 0.200, 

‘경 수지 개선’이 0.163,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0.135, ‘지방공기업

경 평가 결과의 반 ’이 0.123, ‘정부정책의 수’가 0.085, 그리고 ‘안정 인

시설운 ’이 0.078 순으로 가 치가 구해 졌다(<표 5-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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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

평가자

차질없는
공공서비
스의제공

고객만족
증진

책임경

구

경 수지

개선
안정 인
시설운

지방공기
업경 평
가 결과

정부정책

수

2009년도 지표 20 10 25 15 10 10 10

문가평가(환산) 0.135(14 ) 0.200(20 ) 0.216(21 ) 0.163(16 ) 0.078(8 ) 0.123(12 ) 0.085(9 )

<표 5-13> AHP를 이용한 이행실 평가 항목의 가 치 산출 결과

     평가요소

평가자

차질없는
공공서비
스의제공

고객만족
증진

책임경

구

경 수지

개선
안정 인
시설운

지방공기
업경 평
가 결과

정부정책

수
CR

A 0.099 0.154 0.051 0.373 0.165 0.061 0.097 0.09

B 0.102 0.401 0.243 0.154 0.054 0.028 0.018 0.09

C 0.395 0.231 0.156 0.114 0.050 0.033 0.022 0.10

D 0.118 0.269 0.193 0.105 0.059 0.083 0.173 0.09

E 0.052 0.120 0.052 0.323 0.065 0.323 0.065 0.06

F 0.190 0.238 0.065 0.230 0.086 0.077 0.114 0.09

G 0.242 0.041 0.242 0.041 0.096 0.096 0.242 0.01

H 0.073 0.471 0.142 0.029 0.082 0.164 0.039 0.09

I 0.090 0.027 0.442 0.283 0.032 0.103 0.023 0.10

J 0.098 0.068 0.406 0.221 0.047 0.111 0.049 0.09

K 0.154 0.053 0.362 0.139 0.035 0.233 0.024 0.09

L 0.055 0.218 0.338 0.165 0.081 0.062 0.081 0.08

M 0.084 0.067 0.090 0.141 0.141 0.385 0.092 0.06

N 0.053 0.425 0.291 0.098 0.071 0.034 0.028 0.09

O 0.216 0.211 0.185 0.043 0.098 0.046 0.201 0.09

집단종합 0.135* 0.200 0.216 0.163 0.078 0.123 0.085

*0.135 = (0.099+0.102+0.395+0.118+0.052+0.190+0.242+0.073+0.090+0.098+0.154+0.055+0.084+0.053+0.216) / 15

한, AHP를 이용하여 산출한 가 치와 2009년 역시 공사 ․ 공단의 CEO 경

성과계약이행실 평가의가 치(배 )를비교해본결과는 <표 5-14>와같다. 2009년도

평가지표에서 ‘고객만족 증진’ 10 이었으나, 문가 평가에서는 20 이 부여되었고,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지표의 배 이 20 에서 14 으로 평가되었고, ‘책임경

구 ’ 지표의 배 이 25 에서 21 으로 평가되었다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표 5-14> 이행실 평가 지표간의 가 치(배 )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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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석결과의 종합 평가항목에 한 수정지표(안)

1. 분석결과의 종합

실증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로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도의 필요성

에 하여는필요하다는입장이 40.4%, 불필요하다는입장이 39.9%로비슷하게나타났으

며, 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이 이의 필요성에 해 가장 부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로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를 도입한 후 책임경 체제 구축, 경 의

효율성제고,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 경 개선의 기여도 등의 효과성에 해서는 체

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셋째로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의 평가단은 체 으로 당해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 인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34.0%), 평가

원의 수는 체 으로 5인~9인 정도가 당하며, 평가의 시기에 있어서는 ‘지방공기

업 경 평가’와 같은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로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에는 체 으로 반 하거나 부정 인 입장이 보

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를 CEO의 임기와 통일하여야 한다는 것에 해

체 으로 59.2%가 찬성하고 있으며,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CEO에 한 해임 연임

기 으로 활용하는 것에 하여 41.1%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섯째, 이행실 평가 항목의 성에 하여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운송

인원의 증 (부 33.3%),’‘ 시 정책사항 등 이행(부 36.2%)’ 등이, 

도시공사의 경우,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부 13.7%),’ ‘택지건설 장

의 안 검 강화(부 13.7%),’‘행정안 부 지방공기업 경 평가 수 반 (부

13.7%)’ 등이, 시설 리공단의 경우는 ‘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에 한 평가항목(부 22.5%)과 ‘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부 17.6%)’ 

등의 평가항목이 다소 부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섯째, 지역의 문가를 상으로 AHP를 이용하여 분석한 이행실 평가 항목의

가 치는 ‘책임경 구 ’이 0.216(21 ), ‘고객만족 증진’이 0.200(20 ), ‘경

수지 개선’이 0.163(16 ),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0.135(14 ), ‘지방공

기업 경 평가 결과의 반 ’이 0.123(12 ), ‘정부정책의 수’가 0.085(9 ), 그리

고 ‘안정 인 시설운 ’이 0.078(8 ) 순으로 가 치가 구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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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를 한 정책방안

1) 정책방안

와 같은 분석의 결과로부터 몇 가지 주요한 정책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우

선,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들은 이행실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에는 부정 인 인식

이 강한 반면, CEO의 임기와 통일하거나 해임․연임기 으로 활용하는 것에 해서는

강하게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시사 은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CEO 이행실

평가에서 오는 업무의 과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

에 상 없이 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한 사후 보상 책을 마련하여 제시

할 필요가 있다. 한, 평가단은 국 인사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인원은 지방공기

업별로 3-5인 는 체 으로 5-9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사공단별로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의 항목에 한 가 치의 조

정과 공사 ․ 공단별 평가항목에 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지표의 가 치는 ‘책임

경 구 ’이 21 (-4 ), ‘고객만족 증진’이 20 (+10 ), ‘경 수지 개선’이

16 (+1 ),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14 (-6 ), ‘지방공기업 경 평가 결

과의 반 ’이 12 (+2 ), ‘정부정책의 수’가 9 (-1 ), 그리고 ‘안정 인 시

설운 ’이 8 (-2 ) 등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의 평가항목 ‘수송

인원 증 ’와 ‘시의 정책사항 이행’ 등의 지표는 삭제하고, 나머지 도시공사와

시설 리공단의 평가항목은 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배 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이행실 평가 항목의 가 치(배 ) 개선방안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과 문가들을 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도시철

도공사 사장의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항목에 한 가 치(배 )를 <표 5-15>와

같이 조정하 다. 2개의 세부 인 항목(수송인원의 증 , 시정책 사항 등 이행)은

삭제하고, 고객 리시스템의 체계 운 에 한 항목의 배 이 5 에서 15 으로 상

향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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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역시 도시철도공사 CEO 경 성과 이행목표

경 목표별 평가항목
배 개선안

계 계량 비계량 계 계량 비계량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20 20 14 14

 1. 열차의 정시성 확보 5 5 7 7

 2. 열차운행 취소율 최소화 5 5 4 4

 3. 지하역사 공기질 법정기 치 수 5 5 3 3

 4. 수송인원 증 5 5 삭제

   고객만족 증진 10 5 5 20 8 12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5 5 8 8

 2. 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5 5 12 12

   책임경 구 25 10 15 21 10 11

 1. 경 신 조직역량 강화 10 10 7 7

 2. 노사화합문화 정착 10 10 10 10

 3. 이사회 운 의 내실화 5 5 4 4

   경 수지 개선 15 15 16 9 7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5 5 5 5

 2. 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5 5 4 4

 3. 신규 수익사업 발굴노력 5 5 7 7

   안 운행 리체계 구축 10 10 8 5 3

 1. 안 리 책 수립 시행 4 4 3 3

 2. 동차 사고복구 훈련시실 3 3 2 2

 3. 고객안 성 확보 3 3 3 3

   경 평가체계 확립 10 10 12 12

 1.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10 10 12 12

   정부정책 수 10 5 5 9 9

 1. 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5 5 9 9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5 5 삭제

총 100 75 25 100 67 33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과 문가들을 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도시공

사 사장의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항목에 한 가 치(배 )를 <표 5-16>과 같이

조정하 다.‘고객만족 증진’의 평가항목이 10 에서 20 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세부지표인 고객만족도 향상도와 고객 리시스템 체계 인 운 의 항목이 각각 5

에서 10 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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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역시 도시공사 CEO 경 성과 이행목표

경 목표별 평가항목
배 개선안

계 계량 비계량 계 계량 비계량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20 - 20 14 14

1.시민의 주거생활 안정화에 기여 4 4 2 2

2. 단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정상추진 4 4 4 4

3. 동물원 특성화 운 4 4 2 2

4. 라워랜드 활성화 방안 4 4 2 2

5.환경사업 효율화 추진 4 4 4 4

  고객만족 증진 10 5 5 20 10 10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5 5 10 10

2.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5 5 10 10

  책임경 구 25 10 15 21 9 12

1.경 신 조직역량 강화 10 10 7 7

2.노사화합문화 정착 10 10 9 9

3.이사회 운 의 내실화 5 5 5 5

  경 수지 개선 15 15 5 16 10 6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5 5 6 6

2.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5 5 4 4

3.신규 수익사업 발굴노력 5 5 6 6

  사업추진의 안 검 강화 10 10 8 8

1.택지건설 장의 안 검 강화 2.5 2.5 2 2

2.주택건설 장의 안 검 강화 2.5 2.5 2 2

3. 져시설의 안 검 강화 2.5 2.5 2 2

4.환경사업시설의 안 검강화 2.5 2.5 2 2

  경 평가체계 확립 10 10 12 12

1.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10 10 12 12

  정부정책 수 10 5 5 9 6 3

1.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5 5 6 6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5 5 3 3

총 100 75 25 100 5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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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임직원과 문가들을 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시설

리공단 이사장의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항목에 한 가 치(배 )를 <표 5-17>

과 같이 조정하 다. 삭제되거나 추가한 평가항목은 없으며, ‘고객만족 증진’의 평

가항목의 가 치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고객 리시스템의 체계 인 운 ’에 한

평가항목이 5 에서 15 으로 폭 상향 조정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표 5-17> 역시 시설 리공단 CEO 경 성과 이행목표

경 목표별 평가항목
배 개선안

계 계 량 비계량 계 계 량 비계량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20 20 14 14

1.완벽한하수처리로깨끗한수질환경선도 5 5 4 4

2.시민이 행복한 체육시설 리 운 5 5 4 4

3.화장 심의 미래지향 장사문화 확산 5 5 3 3

4.쾌 하고 안 한 도시기반시설 리 5 5 3 3

  고객만족 증진 10 5 5 20 5 15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5 5 5 5

2.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5 5 15 15

  책임경 구 25 10 15 21 7 14

1.경 신 조직역량 강화 10 10 9 9

2.노사화합문화 정착 10 10 7 7

3.이사회 운 의 내실화 5 5 5 5

  경 수지 개선 15 15 16 16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5 5 3 3

2.하수처리장 부산물 재활용 목표 리 5 5 8 8

3.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5 5 5 5

  안정 인 시설운 10 10 8 8

1.시설의 안 검 강화 5 5 4 4

2.시설에 한 정비 시행 5 5 4 4

  경 평가체계 확립 10 10 12 12

1.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10 10 12 12

  정부정책 수 10 5 5 9 6 3

1.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5 5 6 6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5 5 3 3

총 100 75 25 100 6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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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연구의 요약 향후 연구과제

제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이론 인 논의와 실증 인 분석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CEO 평가

제도에 한 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지방공기업의 책임경 체제의 정착에 기여하

고 궁극 으로는 지방공기업의 경 선진화를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이론 배경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하

여 련 문헌검토를 실시하 으며, 역시 3개 공사ㆍ공단(도시철도공사, 도

시공사, 시설 리공단)의 임직원과 지역내 문가집단을 상으로 실증 인 분석을

실시하 다. 

와 같은 분석의 결과로부터 몇 가지 주요한 정책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우

선,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들은 이행실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에는 부정 인 인식

이 강한 반면, CEO의 임기와 통일하거나 해임․연임기 으로 활용하는 것에 해서는

강하게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시사 은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CEO 이행실

평가에서 오는 업무의 과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

에 상 없이 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한 사후 보상 책을 마련하여 제시

할 필요가 있다. 한, 평가단은 국 인사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인원은 지방공기

업별로 3-5인 는 체 으로 5-9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사공단

별로 CEO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의 항목에 한 가 치의 조정과 공사 ․ 공단별

평가항목에 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지표의 가 치는 ‘책임경 구 ’이 21

(-4 ), ‘고객만족 증진’이 20 (+10 ), ‘경 수지 개선’이 16 (+1 ), ‘차질 없

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14 (-6 ), ‘지방공기업 경 평가 결과의 반 ’이 12 (+2

), ‘정부정책의 수’가 9 (-1 ), 그리고 ‘안정 인 시설운 ’이 8 (-2 ) 등

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의 평가항목 ‘수송인원 증 ’와 ‘시의 정

책사항 이행’ 등의 지표는 삭제하고, 나머지 도시공사와 시설 리공단의 평가항목

은 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배 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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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가 의도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방법론으로 문헌고찰과 실증 분석

을 병행하 다. 자를 통해서는 지방공기업 CEO 평가제도에 한 이론 배경에

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그리고 후자를 통해서는 실질 으로 지방공사 ․ 공단에 근무하

고 있는 임직원들을 상으로 이 제도에 한 반 인 평가와 인식에 하여 조사․

분석함으로써 장의 실태를 어느 정도 악할 수 있었다. 한, 연구기 의 문가

풀을 이용하여 이행실 평가 항목에 한 가 치를 산출하려는 목 도 어느 정도 달

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과 연구범 에서 오는 한계 한

노정되어 있다. 첫째, 연구방법에서 오는 한계 은 연구의 주제가 지방공기업 CEO의

평가제도에 한 것임에도 이제도에 한 평가를 해당 CEO가 아닌 임직원을 상으

로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내 문들을 상으로

한 가 치 평가에서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방공기업 CEO 평가제도에 해 충

분한 이해가 없었다면, 부여된 가 치를 그 로 실제에 용하는 데에는 일정부분 한

계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국 으로 지방공사 ․ 공단의 수가 121개에 달하고 있음

에도 연구의 범 를 역시 산하의 3개 지방공기업을 상으로 함에 따라, 황

자료의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사례연구와 실증분석의 결과를 국 인

상과 안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CEO 경 성과계약제도의 발 안을 모색하기 한 연구과

제를 제시해 보면, 사례 실증분석의 상을 국 으로 확 하여, 최소한 역시

단 의 지방공사 ․ 공단의 사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문헌고찰의 양을 배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직원을 상으로 한다면 국을 상

으로 공사 ․ 공단에 근무하면서 경 평가 경 신분야에서 업무담당 경험자를

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문가의 풀은 련 학회의 회원들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한다면 앞서 제시된 연구의 한계 은 많은 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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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 공단사장(이사장) 경 성과계약제의발 방안

<설 문 서>

  안녕하십니까? 먼 본 설문에 참여해주신 것에 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 연구원에서는 [지방공기업 CEO 평가체계 구축에 한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역시의 “지방공사 ․ 공단 CEO 경 성과계약제”

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 공단 CEO 성과계약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 동법 시행

령에 의거지방공사 ․ 공단의 사장(이사장)의 임기 달성하여야 할경 목표, 사장(이

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 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과 사장(이사장) 간에 경 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장(이사장)의 책임경 을 보장

하고 공사 ․ 공단의 경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 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도입 되었

습니다. 

  따라서 역시 지방공사 ․ 공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진솔한 응답은

본 연구의 질 수 의 향상과 사장(이사장) 경 성과계약제도의 발 을 해 요한 기 자

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처리를 한 목 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발 연구원장 육 동 일

▣ 연구책임: 발 연구원 연구 원 최길수

▣ 본 조사에 한 문의가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화 :042-530-3517 ⃞ E-Mail:kschoi@djdi.re.kr

△면 원 성명 : △면 일시 :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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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물음에 따라 “(⋁) 는 (○)”으로 응답 해 주세요.

I.사장(이사장)경 성과계약제도의 필요성 요도

I-1.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사장)경 성과계약제도가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불필요함

I-2.지방공기업의 목 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와 사장(이사장)경

성과계약제도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 ② 동 등 ③ 경 성과계약제도

II.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경 성과계약제 도입의 효과성

II-1.사장(이사장)경 성과계약제의도입으로“책임경 체제”가확립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그 다 ② 그 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아니다

II-2.사장(이사장)경 성과계약제의도입으로“경 의효율성”이증 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그 다 ② 그 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아니다

II-3.사장(이사장)경 성과계약제의도입으로“기업의경쟁력”이향상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그 다 ② 그 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아니다

II-4.사장(이사장)경 성과계약제도는 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그 다 ② 그 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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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사장(이사장)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III-1.경 성과계약이행실 평가단은어떻게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① 지역내 외부 문가 집단으로만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지역내 문가 집단

③ 국 인 문가 집단으로 구성 ④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국 인 문가집단

⑤ 기타

III-2.경 성과계약이행실 평가단의 원 수는 몇 명으로 구성하는것이 당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공사․공단별3~5인 ② 체 으로5~9인 ③ 체 으로15인이상 ④기타

III-3.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시기로 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는?

① 지방공기업 경 평가 이 ② 지방공기업 경 평가와 동시

③ 지방공기업 경 평가 직후 ④ 지방공기업경 평가와상 없이매년 11-12월 사이

III-4.경 성과계약이행실 평가주기를매년마다시행하는것에 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① 극 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 ⑤ 극 반

III-5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 주기를 사장(이사장)의 임기와 통일 시키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극 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 ⑤ 극 반

III-6.경 성과계약이행실 평가의 결과는 해임 연임의 기 으로활용하는것에 하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극 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 ⑤ 극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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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사장(이사장)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지표의 성

☞ 각 공사․공단별로 공기업의 경 여건을 고려해 볼 때,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지표(2007년 기 )가 한지를 평가해 주시고, 지표별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시해 주세요(○표 는 어주세요).

IV-1. 역시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만 표시 는 어 주세요.

경 목표별 평가 항목 부 추가항목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1.열차의 정시성 확보

2.열차운행 취소율 최소화

3.지하역사 공기질 법정기 치 수

4.수송인원 증

  고객만족 증진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2.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책임경 구

1.경 신 조직역량 강화

2.노사화합문화 정착

3.이사회 운 의 내실화

  경 수지 개선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2.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3.신규 수익사업 발굴노력

  안 운행 리체계 구축

1.안 리 책 수립 시행

2. 동차 사고복구 훈련시실

3.고객안 성 확보

  경 평가체계 확립

1.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정부정책 수

1.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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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 역시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만 표시 는 어 주세요.

경 목표별 평가 항목 부 추가항목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1.시민의 주거생활 안정화에 기여

2. 단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정상추진

3. 동물원 특성화 운

4. 라워랜드 활성화 방안

5.환경사업 효율화 추진

  고객만족 증진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2.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책임경 구

1.경 신 조직역량 강화

2.노사화합문화 정착

3.이사회 운 의 내실화

  경 수지 개선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2.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3.신규 수익사업 발굴노력

  사업추진의 안 검 강화

1.택지건설 장의 안 검 강화

2.주택건설 장의 안 검 강화

3. 져시설의 안 검 강화

4.환경사업시설의 안 검강화

  경 평가체계 확립

1.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정부정책 수

1.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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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3. 역시 시설 리공단 임직원 여러분만 표시 는 어 주세요.

경 목표별 평가 항목 부 추가항목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1.완벽한하수처리로깨끗한수질환경선도

2.시민이 행복한 체육시설 리 운

3.화장 심의 미래지향 장사문화 확산

4.쾌 하고 안 한 도시기반시설 리

  고객만족 증진

1. 년 비 고객만족도 향상

2.고객 리시스템 체계 운

  책임경 구

1.경 신 조직역량 강화

2.노사화합문화 정착

3.이사회 운 의 내실화

  경 수지 개선

1. 년 비 경 수익 증 (시세입기 )

2.하수처리장 부산물 재활용 목표 리

3.경상경비 산 감 목표 달성

  안정 인 시설운

1.시설의 안 검 강화

2.시설에 한 정비 시행

  경 평가체계 확립

1.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수

  정부정책 수

1.지방공기업 정책 운 지침 수

2. 시 정책사항 등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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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응답자 개인에 한 질문(○표 는 어주세요)

V-1.선생님의 해당되는 성별에 ○표 해 주세요.

① 남 ② 여

V-2.선생님의 해당되는 연세에 ○표 해 주세요.

① 30세 이하 ② 30 ③ 40 ④ 50 ⑤ 60세 이상

V-3.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지방공기업에 ○표 해 주세요.

① 도시철도공사 (사업소)

② 도시공사 (사업소)

③ 시설 리공단 (사업소)

V-4.선생님의 직무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임원 ② 직원

V-5.선생님은 경 평가(행안부 경 평가,이행실 평가)업무를 담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② 아니오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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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 공단 사장(이사장)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지표의 가 치 부여를 한 평가서

안녕하십니까?

먼 본 설문에 참여해주신 것에 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 연구원에서는 [지방공기업 CEO평가체계 구축에 한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그 일환으로 역시의 “지방공사․공단 CEO경 성과계

약제”의 이행실 평가에 활용할 지표의 가 치 부여를 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공단 CEO성과계약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 동법 시

행령에 의거 지방공사 ․ 공단의 사장(이사장)의 임기 달성하여야 할 경 목

표,사장(이사장)의 권한과 책임,성과 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장(이사장)간에 경 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장(이사

장)의 책임경 을 보장하고 공사․공단의 경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 하고

자하는 취지에서 도입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문가 선생님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AHP를 이용하여 가 치를 부여하게 됩니다.여러 선생님들의 문가 평가는

본 연구의 질 수 의 향상과 역시의 공사․공단 사장(이사장)경 성과계약제

의 발 을 해 소 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

신 모든 내용은 통계처리를 한 목 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발 연구원장 육 동 일

▣ 연구책임: 발 연구원 연구 원 최길수

▣ 본 조사에 한 문의가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화 :042-530-3517, ⃞팩스:042-530-3528, ⃞E-Mail:kschoi@dj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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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질문에 따라 (⋁) 는 (○)표시해 주세요.

I.지방공사․공단 CEO의 경 성과계약제도의 도입 목 으로 어느 것이 얼마 만큼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항
요 도

B항
높음 동등 높음

책임경 체제 확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 의 효율성 제고

책임경 체제 확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공기업 경쟁력 제고

경 의 효율성 제고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공기업 경쟁력 제고

II-1.지방공사․공단 CEO의 경 성과계약 이행실 평가의 지표에 한 가 치

를 부여해 주세요(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나머지 6개 지표 ).

A항
가 치

B항
높음 동등 높음

차질없는공공서비스제공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고객만족 증진

차질없는공공서비스제공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책임경 구

차질없는공공서비스제공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 수지 개선

차질없는공공서비스제공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안정 인 시설운

차질없는공공서비스제공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지방공기업경 평가결과

차질없는공공서비스제공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정부정책 수

II-2.고객만족 증진 :나머지 5개 지표

A항
가 치

B항
높음 동등 높음

고객만족 증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책임경 구

고객만족 증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 수지 개선

고객만족 증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안정 인 시설운

고객만족 증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지방공기업경 평가 결과

고객만족 증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정부정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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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책임경 구 :나머지 4개 지표

A항
가 치

B항
높음 동등 높음

책임경 구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 수지 개선

책임경 구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안정 인 시설운

책임경 구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지방공기업경 평가 결과

책임경 구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정부정책 수

II-4.경 수지 개선 :나머지 3개 지표

A항
가 치

B항
높음 동등 높음

경 수지 개선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안정 인 시설운

경 수지 개선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지방공기업경 평가 결과

경 수지 개선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정부정책 수

II-5.안정 인 시설운 :나머지 2개 지표

A항
가 치

B항
높음 동등 높음

안정 인 시설운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지방공기업경 평가 결과

안정 인 시설운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정부정책 수

II-6.지방공기업경 평가 결과 :정부정책 수 간 비교

A항
가 치

B항
높음 동등 높음

지방공기업경 평가결과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정부정책 수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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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성과계약서(안)

2009.2

역 시 장

역시시설 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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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계약의 목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 동법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 역시시설 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

라 한다)의 임기 달성하여야 할 경 목표,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 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하여 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이사장간에 경 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

장의 책임경 을 보장하고 공단의 경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

모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①시장과 이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이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 날인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②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 방에

게 이 계약의 이행에 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①이계약의 계약기간은 2009년 1월 22일부터 2012년 1

월 21일까지로 한다.

②이 계약은 항의 계약기간 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는 해

임,기타의 사유로 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

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이사장의 권한과 책임)①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 자로서 공

단을 표하며 제반 경 활동을 통할하며 경 성과에 하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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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②이사장의 직무 수행과 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역시

시설 리공단설치조례(이하 “공단설치조례”라 한다),공단의 정 과

제 규정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공단설치조례,공단의 정 과 제 규정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제6조에서 정

한 경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최 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겸직제한 등)①이사장은 공단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리를목 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사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단과 경쟁 계 는 요한 거래 계에

있는 기 (회사)의 직 에 취임하거나 가를 받고 그 회사를 하여

활동할 수 없다.다만,이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이사장은 재임 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

게 되었거나 지득한 공단의 기 을 외부에 설하여서는 아니 되며,그

기 을 이용하여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 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이사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반한 경우 상법 등

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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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경 목표 경 성과 평가

제6조(경 목표)①이사장이 임기 달성하여야 할 경 목표는 별표

2와 같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경 실 보고)이사장은 매년 경 목표에 한 당해연도 경

목표 이행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4월30일까지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장경 목표 이행실 평가)①이사장의 경 목표 이행실

에 한 평가

(이하 “목표이행실 평가”라 한다)는 시장이 행하며,경 실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목표이행실 을 평가하기 한 목표별 가 치와 평가기 ,

목표치와 기 치는 별표 3과 같다.

③ 목표이행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 의 기 이 되는

평가등 을 부여하며,그 기 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경 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 )① 이사장의 경 성과(“행정안

부장 이 실시하는 이사장업무성과평가 경 평가와제8조에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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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목표이행실 평가”를 말하며,이하 같다)는 성과 기본연 에

반 한다.

②시장은 이사장의 경 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그 기 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③ 평가 상 사업 년도 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

인센티 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그 기 은 재임기간으로

한다.다만,연 조정과 연임 는 해임조치는 재임 인 이사장에만

용한다.

제 3장 보수 복리후생

제10조(보수체계)이사장의 보수는 기본연 ,성과 ,부가 여 퇴직

으로 하며 그 지 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

는 한 공단의 련 규정을 용한다.

제11조(기본연 )①이사장의임기 기본연 액은별표1과같으며매월

12분의 1씩 공단의 여지 일에 지 한다.

②이사장의 기본연 은 경 성과에 따라 인상 는 삭감하며,그 기 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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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의하여 인상 는 삭감된 기본연 은 연 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 으로 용하고,그해 12월 보수지 일에 정산한

다.

④이사장이임기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는사망 기타의 사유로 도

에퇴임하는경우에 해임 는 퇴임 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 은 일할 계

산하여 지 한다

제12조(성과 )①이사장 성과 은 시장이 정하는 지 률에 월 기본

을 곱한 액으로 하되,이사장의 경 성과에 따라 달리 지 하며,그

기 은 별표 8과 같다.

②성과 지 시기는 성과 이 확정된 년도의 12월 여 지 일에 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사장이 사업연도 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성과 은 당해 사업 년도의 경 성과에 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

정된 성과 을 퇴임일 까지 근무기간에 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

한다.다만,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 본 계약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년도 해임 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성과 은 지 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수 지 후의 조정)①이사장에게 성과 연 등 보수를

지 한이후에조세환 ,오류의 발견,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

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수 지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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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장이 도에퇴임하여 항의규정에의한보수를다음연도의보수

에서가감지 할수없는경우로서가산지 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공단이

퇴임한이사장에게 추가로 지 하고,감산 지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퇴임한 이사장이 그 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4조(퇴직 )①퇴직 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

여 지 하며,지 액은 재임기간 1년에 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②퇴직 지 의 기 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이사장이 재임 시 지 받

은 기본연 ,성과 등을 합한 액을 재임한 개월 수로 나 어 산출

한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하여는 월할 계

산하고,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④기타 퇴직 과 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련규정을 용한다.

제 15조(복리후생 등)①공단은이사장이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

제반편의를 제공한다.

②이사장의휴가,의료,보건 리,기타비 복리후생 혜택은공단의

련 규정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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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기 타

제16조(경 목표 계약내용의 변경)①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 목표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정부정책, 역시정책,경 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 목표를

변경해야 될 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상되

는 경우

2.보수 등 계약내용에 한 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단되거

나,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경 성과계약의 합리 운 을 하여 행정안 부장 이 지도․조언,

권고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경 목표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이계약의 용어 계약내용에 한 해석과 련

하여 시장과 이사장상호간에 이견이있는경우에는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시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 18조(권리의 귀속)이사장이 재임기간 업무와 련하여 개발한 발

명품,특허권,등록상표,아이디어 기타의 모든 지 재산권은 공단

에 귀속되며,이사장은 이와 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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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세 )이사장에게 지 하는 모든 보수에 하여 련 법령

에 따라 징수하여야하는제반세 과공과 은이사장에게지 되는모

든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

제 20조(계약서의 보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

가 1부씩 보 한다.

부 칙

제1조(계약기간)제3조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 임명일로부터 임기 3

년으로 정한 것이며,행정안 부의 이사장경 성과계약 운 계획에 의

한 것으로 계약 체결일과는 무 하다.

제2조(경 목표 이행실 평가 실시시기)제8조에 의한 목표 이행실

평가는 본 계약서가 체결된 2009년도의 경 목표에 한 이행실

부터 실시한다.

역시장과 역시시설 리공단 이사장은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경 성과계약을 체결함

2009년 2월

역 시 장 (인)
역시시설 리공단

(인)
이 사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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